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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 일반 

 

가.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 주주 및 금융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

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

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

된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내규로 정하여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비율 : 66.7%)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22년말 현재 

금융분야 4명, 경영분야 2명, 법률분야 2명, 재무∙회계분야 1명)하여, 특정 배경

이나 직업군에 이사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구성

원 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 및 경험

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한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

범, 이사회규정 등 주요 내규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외이사의 재선임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확인 사이트 주소 : www.bnkfg.com) 

http://www.bnk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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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

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활동과 노력들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의 기업지

배구조 평가 결과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2017년 B등급 → 2022년 A등급) 

 

당사는 경영진 기소에 따른 경영 공백 장기화 등의 사유로 한국ESG기준원

(KCGS)의 2017년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기도 하였으나, 2017년 9

월 27일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 취임 후 경영 공백 문제 해소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 등을 통해 2019

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2년에는 A등급으로 평가 받았습

니다. 

 

[참고] 한국ESG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등급(www.cgs.or.kr)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배구조 

평가등급 
A+ A+ B B+ A+ A+ A+ A 

 

 

 

 

 

 

 

 

 

 

 

 

 

http://www.cg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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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배구조 현황 

 

1)조직도 

2)지배구조의 특징 

 

이사회는 당사의 상설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권력의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이사 수는 9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6명으로 총 이사 수의 

66.7%를 차지하고 있어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

사의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사외이사 선임 시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

을 미치는 특수 이해관계인이나 기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할 것

을 내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제4차 이사회 제1호 결의안건(안건명 : 이사회 의장 선임

(안))을 통해 사외이사인 유정준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지배구조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의장 유

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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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의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일정 기준 충족 시 개최되는 임

시 이사회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

다고 판단되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이나 정관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

으며(감사위원회는 2/3 이상 사외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토

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총 6개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토록 내규로 정

하고 있으며, 회장,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발굴∙관리∙

검증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말 기준으로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6개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일시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

습니다.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

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회사의 이익

에 부합되는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

용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일반 

6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다양한 경력∙배경∙성별 등

에서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는 별도로 당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인 비상임이사도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2년 말 현재 그룹 내 자회사인 부산은행 은행장

과 BNK캐피탈 대표이사가 당사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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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배구조 현황(요약)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 

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상임∙사외∙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ㅇ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 위임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 관련 중요사항 의결 

6/9 
의장 유정준 

(사외이사) 

정관 제44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 

이사회규정 제11조 

이사회운영 

위원회 

ㅇ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 및 기업 지배구

조 개선에 관한 정책 결정 

ㅇ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에 대한 심의 및 결의 

6/6 
위원장 유정준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3조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ㅇ임원 후보 검증 및 심사, 

후보 추천 
6/6 

위원장 허진호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6조 

보수위원회 

ㅇ회사 발전을 위한 경영성

과 제고 방안 수립 

ㅇ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평가, 보상체계 수립 

4/4 
위원장 김수희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 

리스크관리 

위원회 

ㅇ회사 및 계열회사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승인 

및 준수 여부 감시∙감독 

4/4 
위원장 최경수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감사위원회 

ㅇ회사 등의 감사계획 수립, 

집행, 결과 평가, 사후조

치, 개선방안 제시 

ㅇ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4 
위원장 박우신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 

ESG위원회 
ㅇ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6/6 

위원장 이태섭 

(사외이사) 

정관 제4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의2조 

ESG위원회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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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련 규정 

 

ㅇ첨부1. 정관 

ㅇ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ㅇ첨부3. 이사회규정 

ㅇ첨부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ㅇ첨부5.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ㅇ첨부6. 보수위원회규정 

ㅇ첨부7.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ㅇ첨부8. 감사위원회규정 

ㅇ첨부9. ESG위원회규정 

ㅇ첨부10.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ㅇ첨부11. 사외이사운영규정 

ㅇ첨부12.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ㅇ첨부13. 그룹 내부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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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이사) 

다.활동내역 

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마.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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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

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

경 및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전반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경영의 기조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 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을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및 식견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로 구성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도록 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가)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15, 이

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4). 그룹 경영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업무는 대

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11) 

 

이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2022년 하반기 중 2023년도 경

영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주 이사회 간담회에서 사전보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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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당사 일시대표이사와 자회사 CEO로 구성된 2022년도 제7차 그룹경

영관리협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12월에 개최된 제13차 이사회

에서 아래와 같이 2023년 그룹 경영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그룹 경영계획] 

1.경영방침 : 「내실경영을 통한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2.2023년 그룹 재무계획 

①그룹 총자산 : 166.4조원 내외 

②그룹 당기순이익 : 8,700억원 이상 

③ROA : 0.65% 이상 

④ROE : 8.55% 이상 

⑤BIS총자본비율 : 13.35% 이상 

⑥보통주자본비율 : 11.20% 이상 

⑦고정이하여신비율 : 0.45% 이하 

⑧이중레버리지비율 : 123.51% 이내 

⑨부채비율 : 29.41% 이내 

3.그룹 3대 전략과제 

①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②내실성장 기조 유지 및 경영환경 개선에 대비한 수익 다각화  

③빅블러 시대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역량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사회는 그룹 경영계획의 수행을 위해 경영진 성과평가에 그룹 경영계획을 반영

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여 그룹 경영계획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정관 변경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

습니다. (정관§44, 이사회규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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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2년 3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포함한 이사보수한도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

인 받았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보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이

사보수한도 승인을 받고 지급하되,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

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후 동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

니다.  

 

2022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정관 일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관을 비롯해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이사회규정, 경영진운영규

정 및 보수위원회규정, 임원퇴직금규정 등 당사 내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물건비 등 경비예산 

및 자본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

다.(지배구조법§15, 이사회규정§11, 경영계획규정§4) 

 

이 경우 예산은 그룹 경영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인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은 2023년 그룹 경영계획과 함께 2022년 12월 제13

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그룹 예산 편성 주요 내용] 

1.경비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인건비 준인건비 물건비 합계 

7,908 1,927 3,740 13,575 

2.자본예산 편성                                            (단위 : 억원) 

업무용 

부동산 

업무용 

동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합계 감가상각비 

1,325 819 1,538 1,057 4,729 1,657 
 



이사회 

13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2023년 1월 초안을 마련한 후 외 

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3년 2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2년 그룹 결산의 주요 내용]                            (단위 : 억원, %) 

구분 목표 실적 

당기순이익 8,700 8,102 

총자산 1,606,000 1,598,857 

자기자본 108,901 108,323 

ROA 0.68 0.64 

ROE 9.00 8.44 

BIS총자본비율 13.45 13.65 

고정이하여신비율 0.44 0.45 

 

라)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15, 이사회규정§11) 

2022년 중 당사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법령 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

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

배구조법§15, 이사회규정§11), 2022년 중에는 「그룹 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

을 결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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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준법감사인은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2월 2일 제2차 이사회에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기능 활동 현황, 자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모니터링 실시 결과, 내부통제 체계 구축 현황 등 주요 점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

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을 결정하는 등 그룹 및 자

회사의 경영 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을 통해 그룹 리스크 철학 및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리

스크 허용한도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리스크 분석 및 각종 리스크한도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룹 리스크 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

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

한 역할 및 활동사항 등은 본문 7.리스크관리위원회 내용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

니다. 

 

바)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15, 지배구조내부규범§11, 이사회규정§11)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및 이사회 등의 활동내

역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

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그리고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를 정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 실

시여부 및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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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

검하고 그룹 내부 후보군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 결

의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후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후보군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

하였습니다.  

 

사)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 이사회규정 상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대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 계열사와 지주간의 거래 등이 당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관리∙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비상임이사 2명이 CEO로 재임 중인 부산은행과 BNK캐피탈이 당사와 

거래관계 발생 시 사전에 이사회 부의를 통해 거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을 부의하

여 지주와 부산은행 간 신규 부동산 전대차 계약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2022년 5

월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 “BNK캐피탈 출자(안)”의 건 부의를 통해 BNK캐피탈

에 대한 500억원 출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제8차 이사회에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의 건을 부의하여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에 대

한 2022년-2023년 시즌 광고거래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2022년 12월 제13차 

이사회에서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안)”의 건을 부의하여 브

랜드수수료 등을 비롯한 지주와 그룹사간 동종의 반복거래에 대해 포괄승인을 받

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해상충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관

련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 보호에 반하

지 않도록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해상충 발

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사회 결의

를 통해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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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타 

 

당사의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이사회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

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조] 

1.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나.구성(이사) 

 

1)총괄 

 

당사 이사의 수는 정관 제34조에서 15인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이사 총원수는 9명으로 사외이사 6명, 비상임이사 2명, 일시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이사

회 결의로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으며, 2022년 12월 8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 정성재 전무가 일시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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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총원수를 9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규모와 수행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수가 소수인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안건

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사 총원수를 15명으로 규정한 것인 이사 총원수가 16명 이상으로 다수

인 경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명(유정준, 허진호, 김창록)이 

재선임 되었고, 사외이사 1명(정기영)이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사외이사 1

명(김수희)을 신규 선임하였으며, 부산은행 은행장(안감찬) 및 BNK캐피탈 대표

이사(이두호)를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김창록 사외이사는 

2022년 5월 중 중도사임하여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총 6명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는 경영의 연속성 제고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적정한 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장기 재임에 

따른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로써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을 선임하고 있으

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 첫째,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둘째, 사외이사는 지배구

조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7)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

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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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첫째,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

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말 현재 이사회는 이사의 전문 분야별로 금융 4명, 경영 2명, 법률 2명, 

재무∙회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2년말 현재 전문분야별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외이사 

일시대

표이사 
비상임이사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정성재 안감찬 이두호 

금융 ◎  ● ◎   ● ● ● 

경영 ◎  ◎ ● ●   ◎ ◎ 

경제   ◎       

재무/회계 ●  ◎       

법률  ●    ●    

* ● : 주된 전문분야, ◎ : 추가적인 전문분야(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

고 있으며, 당사는 2022년 3월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유정준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유정준 이사는 2018년 3월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재무∙회계분

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자문 역량 및 이사회 참여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2022

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 1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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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성원 

 

가)유정준(現) 

  - 직위 :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8.03.23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의장 위원장 위원 - 위원 - 위원 

- 주요 경력 

  ㅇ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ㅇ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ㅇ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ㅇ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ㅇ한양증권㈜ 상임감사  

 

나)허진호(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9.03.28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장 위원 - - 위원 

- 주요 경력 

   ㅇ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ㅇ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ㅇ경남은행 사외이사  

   ㅇ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ㅇ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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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경수(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 위원장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ㅇ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ㅇ부산은행 사외이사  

   ㅇ한국거래소 이사장   

   ㅇ현대증권 대표이사 

   ㅇ조달청장  
 

라)이태섭(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위원 - 위원 위원장 

- 주요 경력 

 ㅇBNK저축은행 사외이사  

 ㅇ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ㅇ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ㅇ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마)박우신(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1.03.26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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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ㅇ㈜씨텍 대표이사  

  ㅇ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윤리경영부문장  

  ㅇ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ㅇ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홍보 총괄임원  

 

바)김수희(現)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4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위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주요 경력 

  ㅇ부산은행 사외이사  

  ㅇBNK캐피탈 사외이사  

  ㅇ㈜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ㅇ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사)안감찬(現) 

  - 직위 : 비상임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 

- 주요 경력 

  ㅇ부산은행 은행장 / 은행BU장(現) 

  ㅇ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행장 (경영기획본부, 마케팅본부, 여신운영그룹/ 

여신지원본부) 

  ㅇ부산은행 본부장(영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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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두호(現) 

- 직위 : 비상임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03.25 ~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 

- 주요 경력 

  ㅇBNK캐피탈 대표이사 / 투자BU장(現) 

  ㅇ부산은행 부행장보 / 부행장(경남영업본부) 

  ㅇ부산은행 본부장(IB사업단) 

 

자)정성재(現) 

  - 직위 : 일시대표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2.12.08 ~ 2023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년말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 

- 주요 경력 

  ㅇBNK금융지주 전무(그룹 전략재무부문장(現), 그룹 경영지원부문장) 

  ㅇBNK금융지주 상무(그룹 경영지원부문) 

  ㅇ부산은행 상무(업무지원본부) 

  ㅇ부산은행 교육청지점장, 제니스지점장, 검사부장 

  ㅇ부산은행 임원부속실장 / BS금융지주 임원부속실장  

 

차)이사 정기영(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8.03.23 ~ 2022년 정기 주주총회일  

  - 담당 업무(2022.03.25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의장 위원장 - 위원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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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ㅇ㈜엘엔에프 사외이사  

ㅇ대법원 공탁금 관리위원회 위원  

  ㅇ계명대 회계학과 명예교수(現) 

      ㅇ한국회계학회 회장 

      ㅇ한국회계연구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카)이사 김창록(前) 

- 직위 : 사외이사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20.03.20 ~ 2022.05.23  

  - 담당 업무(2022.05.23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위원 - - 위원 - 위원장 

- 주요 경력 

  ㅇ㈜하나금융투자 IB 고문  

ㅇ㈜한화 사외이사  

  ㅇ한국산업은행 총재  

      ㅇ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재정경제부 관리관  

 

타)대표이사 김지완(前) 

- 직위 : 대표이사 회장   

  - 최초 선임일 및 임기 : 2017.09.27 ~ 2022.12.08  

  - 담당 업무(2022.12.08 기준) 

이사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ESG 

위원회 

이사 - - - - - 위원 

- 주요 경력 

ㅇ하나금융지주 부회장  

  ㅇ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ㅇ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ㅇ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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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약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유정준 사외 

이사회 의장 

운영위 

리스크 

임추위 

ESG 

13.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12.05 한양증권㈜ 고문  

06.07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98.10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18.03.23 
23.3월 

정기주총 
57개월 

허진호 사외 

임추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ESG 

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19.03.28 
23.3월 

정기주총 
45개월 

최경수 사외 

리스크위원장 

운영위 

감사위 

임추위 

ESG 

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03.12 조달청장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이태섭 사외 

ESG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감사위 

임추위 

20.03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18.03 하나자산신탁㈜ 사외이사 

09.09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07.03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02.12 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박우신 사외 

감사위원장 

운영위 

보수위 

리스크 

임추위 

ESG 

14.02 ㈜씨텍 대표이사 

13.02 롯데케미칼 일반지원부문장

/윤리경영부문장 

12.02 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08.03 호남석유화학 총무/구매/

홍보 총괄임원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김수희 사외 

보수위원장 

운영위 

리스크 

감사위 

임추위 

ESG 

21.03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19.06 ㈜지어소프트 법무팀장 

19.06 ㈜오아시스 법무팀장  

09.12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22.03.25 
24.3월 

정기주총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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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안감찬 비상임 이사회 

21.04 부산은행 은행장(現) 

19.01 부산은행 부행장 

17.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6.01 부산은행 본부장 

13.12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  

22.03.25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이두호 비상임 이사회 

17.10 BNK캐피탈 대표이사(現) 

16.01 부산은행 부행장 

15.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4.01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11.0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장 

22.03.25 
25.3월 

정기주총 
9개월 

정성재 상임 

일시 

대표이사 

(이사회) 

22.12 BNK금융지주 일시대표이

사(現) 

21.04 BNK금융지주 전무(그룹

전략재무부문장)(現) 

20.04 BNK금융지주 전무(그룹 

경영지원부문장) 

19.01 BNK금융지주 상무  

18.01 부산은행 상무 

22.12.08 
23.3월 

정기주총 
1개월 

※상기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이사회운영위원회 /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 보수위원회 

리스크: 리스크관리위원회 / 감사위: 감사위원회 / ESG : ESG위원회 

 

4)2022년 기간 내 퇴임 이사 현황(2022.1.1~2022.12.3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정기영 사외 

이사회 의장 

운영위원장 

보수위 

ESG 

09.03 계명대 회계학 명예교수(現) 

08.09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06.03 국민은행 사외이사 

01.03 대구은행 사외이사 

02.03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01.08 한국회계학회 회장 

85.03 계명대 회계학 교수 

18.03.23 
22.3월 

정기주총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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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또는 

소속 위원회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김창록 사외 

ESG위원장 

운영위 

리스크 

18.07 ㈜하나금융투자 IB고문 

16.03 ㈜한화 사외이사 

16.03 코리안리재보험 사외이사 

05.11 한국산업은행 총재 

04.04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01.04 재정경제부 관리관 

20.03.20 
23.3월 

정기주총 

26개월
주1) 

김지완 상임 

대표이사 

회장 

ESG 

12.06 하나금융투자 상임고문 

08.03 하나금융지주 부회장(兼) 

08.02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03.05 현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98.01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17.09.27 
23.3월 

정기주총 

62개월 
주2) 

주1)임기 만료 전 중도사임(2022.05.23)에 따라 재임기간은 26개월 

주2)임기 만료 전 중도사임(2022.12.08)에 따라 재임기간은 62개월  

 

 

다.활동내역 

 

1)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총 13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37건, 보고안건 46건으로 총 

83건의 안건을 결의 및 보고 받았으며, 이사의 참석률은 96.7%로 당초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사회 참석률 목표치인 80%를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는 총 34회 소집되어 결의안

건 37건, 심의안건 5건, 보고안건 32건을 결의, 심의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97.5%로 이사회 및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

니다. 

 

이사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등 개최 전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의견 및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등 개최 전에 반영하여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와 심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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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22.02.10(목) 11:00~12:30 

[안건 통지일 : 2022.01.28(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22년도 이사회 구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

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4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라.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 2021년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 

마.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중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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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보고 : 2021년 중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실적 및 수

행결과 평가,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및 교육계획 수립 보고 

 

[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 그룹 당기순이익 7,910억원, ROE 8.75%, BIS총자본비율 

13.61%, 고정이하여신비율 0.45% 및 주당 배당금 560원 지급 등을 승인 

나.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 2021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결과 승인 

다.2022년도 이사회 구성(안) : 지주 이사회 구성 관련 이사의 수 및 사내이사/사외이사/비상임이

사 비중,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등 결정 

라.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정(안):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 자격을 변경하는 규정 개

정 승인  

 

 

나)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2.03.03(목) 11:35~12:45 

[안건 통지일 : 2022.02.23(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이사회 

29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주) 찬성주) 찬성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및 확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사외이사 후보 확정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1년도 내부회계 운영실태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보고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감

사위원회 심의사항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다.자문위원 위촉 보고 : 당사 자문위원 신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아.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보고 : 자회사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4

명,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1명 확정의 건 결의 

나.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및 확정(안) :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비상임이사 후보 2명 추천 및 확

정의 건 결의  

다.정관 일부 변경(안) : 이사의 퇴직금 지급 근거 변경의 건 결의   

라.중요규정 개정(안) : 임원퇴직금 제도 개편 관련 정관 변경사항 반영, 경영진 임기 기준 명확화, 

조직개편 반영 및 관련 내규와 불일치 항목 개정 등을 결의   

마.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 주주총회에 부의할 임원퇴직금규정의 승인  

바.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2022년도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보수한도의 승인 

  

 

다)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2.03.15(화) 10:20~10:50 

[안건 통지일 : 2022.03.0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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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결과 

일부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결과 일부 변경 승인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대손준비

금 추가 적립에 따른 결산결과 변경의 건 결의  

 

 

라)2022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2.03.25(금) 11:20~12:10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주1)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

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안) 
찬성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주요 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 이사회 내 위원회(총 6개)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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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 보고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 사외이사운영규정에 의거 사외이사 등이 최근 2년 이내 임직

원이었던 대학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제공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  

 

[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 이사회규정 의거 사외이사인 유정준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결의  

나.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 2022년 이사회 내 위원회(총 6개) 구성을 위한 각 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다.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 그룹전략재무부문장 임면 결의  

 

 

마)2022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22.04.28(목) 11:00~12:00 

[안건 통지일 : 2022.04.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21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

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

정성 점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찬성 가결 

주)지주와 부산은행간 거래로 부산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의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2022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2,763억원, ROE 11.82%, BIS총자

본비율 13.64%, 고정이하여신비율 0.40%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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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영진 임면 보고 : 경영진 신규 선임 2명, 연임 1명, 퇴임 3명에 대한 보고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2년 1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마.2021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 2021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

(개인신용정보 동의 원칙 및 방법,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등) 점검결과를 보고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 CEO 후보군 선정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최고경영자 경

영승계 계획의 적정성 점검에 대한 결의 

나.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 지주와 부산은행과의 신규 부동산 전대차 계약 건의 승인 결의  

 

 

바)2022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2.5.25(수) 10:00~10:10 

[안건 통지일 : 2022.5.17(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BNK캐피탈 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주)지주와 BNK캐피탈간 거래로,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BNK캐피탈 출자(안) : BNK캐피탈에 대한 500억원의 출자 결의  

 

 

사)2022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 : 2022.7.28(목) 09:30~10:30 

[안건 통지일 : 2022.7.15(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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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캐피탈 출자 완료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ESG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회사채 발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자금차입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 2021년 제5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회사채 4,300억원 발행 결과 보고  

나.BNK캐피탈 출자 완료 보고 : BNK캐피탈 500억원 출자 보고  

다.2022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5,051억원, ROE 10.72%, BIS총자본

비율 13.86%, 고정이하여신비율 0.38%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라.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상황 점검 보고 : 그룹 전략과제별 사업계획 진행 현황 및 점검

의견 보고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2년 2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결의안건] 

가.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안) : 사외이사 1명 중도퇴임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변

경의 건 결의 

나.회사채 발행(안) :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목적의 원화 회사채 200억원 발행 결의  

다.자금차입 계획(안) : 당사 유동성 확보 목적 산업은행 크레딧라인 500억원(한도) 증액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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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022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2.09.29(목) 11:30~12:00 

[안건 통지일 : 2022.09.22(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금 차입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

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주)지주와 BNK캐피탈간 거래로,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결과 보고 : 2022년 제5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지주와 부산은행 간 

신규 부동산 전대차 계약의 건 결과 보고  

나.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 2022년 제7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회사채 200억원 발행 결과 보고 

다.자금 차입 결과 보고 : 2022년 제7차 이사회 결의에 따른 산업은행 크레딧라인 500억원(한도) 

증액 결과 보고  

 

[결의안건] 

가.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 : BNK캐피탈㈜ 소속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에 대한 2022년

-2023년 시즌 광고 거래 승인 결의  

 

 

자)2022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 : 2022.10.27(목) 10:40~11:40 

[안건 통지일 : 2022.10.20(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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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현지

법인 손자회사 편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

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2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 그룹 당기순이익 7,632억원, ROE 10.69%, BIS총자

본비율 13.87%, 고정이하여신비율 0.42% 등 가결산 주요내용 보고 

나.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현지법인 손자회사 편입 보고 : 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법인의 현

지 중앙은행 본인가 완료에 따라 손자회사 편입을 보고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 2022년 3분기 중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결의안건] 

가.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안) : 자회사 임원 겸직 중인 비상임이사를 평가대상 및 

상호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 결의   

 

 

차)2022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2.11.4(금) 10:00~11:30 

[안건 통지일 : 2022.10.31(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1)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반대 
 주2) 

찬성 가결 

주1)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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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전체 논의사항 중 외부후보군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반대   

 

[결의안건] 

가.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외부 후보군 선정 기준 변경 여부 

등을 논의  

 

 

카)2022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2022.11.14(월) 14:30~15:30 

[안건 통지일 : 2022.11.9(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대표이사 회장 중도 사임서 접

수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

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보고안건] 

가.대표이사 회장 중도 사임서 접수 보고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김지완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 

사임서를 접수하였음을 이사회에 보고  

 

[결의안건] 

가.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안) : 기존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담당할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을 결의  

나.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안) : 제10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외부후보군 선정기준 변경 등을 결의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안) :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해 임원후

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 전원으로 변경하는 건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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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2022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2022.12.5(월)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22.11.29(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회사채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자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

주 지원 확약서 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결의안건] 

가.회사채 발행 계획(안) :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및 지주회사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원화 회사채 

6,500억원 발행을 결의  

나.자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주 지원 확약서 제출 : 자회사(BNK투자증권)의 원활한 자금차입

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앞 [대주주 지원확약서] 제출을 결의  

 

 

파)2022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 2022.12.22(목) 10:40~11:50 

[안건 통지일 : 2022.12.15(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중간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주요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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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시대표이사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제13기) 경영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회사 자금지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

래 포괄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1) 

의결권 

제한 
주1) 

찬성 가결 

 
라.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

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ESG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2)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가결 

 바.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3) 

가결 

 사.준법감시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 건 부산은행 및 BNK캐피탈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 건으로, 해당 계열사 CEO를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 및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주2)본 건 부산은행 및 BNK캐피탈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 건으로, 해당 계열사 CEO를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 및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주3)본 건 본인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건으로, 정성재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보고안건] 

라.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주요내용 보고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22.10.18 ~ 2022.11.4) 관련 금

융감독원 의견(현지조치 등) 및 당사 검토의견 보고  

마.일시대표이사 선임 보고 : 前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정성재 일시대

표이사 선임을 보고  

 

[결의안건] 

가.2023년도(제13기) 경영계획(안) : 2023년 그룹 경영방침 및 전략과제, 그룹 재무계획(당기순

이익 8,700억원, ROE 8.55%, BIS총자본비율 13.35%, 고정이하여신비율 0.45% 이하 등) 승인  

나.자회사 자금지원(안) : BNK투자증권 단기 유동성 위험 해소를 위해 Credit Line 1,500억원 개

설 결의  

다.2023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안) : 브랜드수수료 등을 비롯한 지주와 그룹사간 동종

의 반복거래에 대하여 포괄승인  

라.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안) :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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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신설 등 사외이사 평가 기준 개정 승인  

마.ESG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안) : ESG 기후리스크 관

리체계 도입 사업의 공동추진에 따른 계열사간 비용 분담비율을 결의  

바.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 기존 주요업무집행책임자(그룹전략재무부문장)의 임기만료에 따

라 재선임 결의 

사.준법감시인 선임(안) : 기존 준법감시인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 결의 

아.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 당사 임기만료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재선임 결의  

 

 

라.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이사회 평가 

 

당사의 이사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

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합

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략제시 능력, 위기관리 대응 능력, 경영

통제 및 감독의 효율성, 이사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이사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등 7가지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

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 전원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

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

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도출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시 활용됩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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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이사회 평가 결과는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

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이사회 등 

참석률이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사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2)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

게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에 전년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절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위원 전원과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

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

으며,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외이

사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개요, 평가기준 및 평

가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본 연차보고서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바.사외이사 

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

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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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내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의거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

며,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

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원칙을 확

립하기 위해 2017년 9월 27일 제20차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인 차용규 사외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제4차 이사회에서 유정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

으로 선임하여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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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

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

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

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사외이사 선임 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

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되었으나, 법률 시행 이후 각 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및 추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의 건 등을 심의 

및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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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2년말 기준으로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및 사외이

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시 보다 독립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표이사 회

장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위원들

은 본인의 후보 추천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이후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

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의 건 결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변경이 있

었으며, 제11차 이사회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의 건 결의에 따라 현

재 사외이사 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2022년 중 재임

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22.1.1~2022.3.25)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태섭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2.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5 

(2022.3.25~2022.7.25)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태섭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2.7.25~2022.11.14)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진호 사외 위원장 

2022.07.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2.11.14~2022.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진호 사외 위원장 

2022.11.14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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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임기준 

 

1)후보 자격요건 

 

당사 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임원

의 소극적 자격요건과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1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

건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야 하며,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

서 첨부(관련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2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 

1.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또한, 최고경영자 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

격요건을 당사 정관 제3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고 있으

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 및 제8조> 

1.소극적 자격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적극적 자격요건 

1)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2)직무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3)윤리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4)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7 

 

2)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최고경

영자 경영승계 규정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사외이사운영규정 등에서 구

체화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2개월 전까지 또는 임기 내 유고가 발생하는 경

우 사유 발생 즉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CEO 내부 후보군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외부 자문기관에 의해 추천된 외부 후보군을 대

상으로 서류 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평가 – 면접 평가 등 종합적인 심사∙평가

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세부 추

천 절차는 본 보고서 5.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임기 도래 또는 결원 발

생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2~3배수

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고, 예비후보군 중 당사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

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3.임원후보추천위원회-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는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8 

보 검증 및 추천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 정관 제

3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3인 이상) 충족 시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추가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

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원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

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공백 없는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사내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 성과평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준에 의거 평

가 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전년도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 및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

은 총 10건으로 모두 결의안건이며 보고안건은 없습니다. 결의 안건은 모두 가결

되었습니다. 

 

제1차 및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주주총회

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수를 감안하여 사외이사 예비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제3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제5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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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중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동월 제6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의하여 경영승계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3.1.19. 개최)에서 

빈대인 후보자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해당 후보자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후 동일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회차별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2.10(목) 10:30~10:40 

[안건 통지일 : 2022.01.28(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기존 7개 전문분야에 사외이사 후보군 69명에서 사외이사 추천 등

을 통해 5명을 Pool-In하고,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이 사실상 어려운 후보자 등 3명을 Pool-

Out하여 7개 전문분야에 총 71명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나)2022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2.22(화) 10:00~10:20 

[안건 통지일 : 2022.02.15(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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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수를 감안하여, 사외이사 

후보군 71명 중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5명(재선임 대상 3명 포함) 선정 

 

 

다)2022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03(목) 11:20~11:35 

[안건 통지일 : 2022.02.23(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주) 찬성주) 찬성 가결 

주)본인 후보 추천시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5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4명(재선임 3명, 신규 선임 1명), 감사위

원회 위원 후보 1명을 추천 

 

 

라)2022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25(금) 11:45~11:50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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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의거 사외이사인 이태섭 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마)2022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7.25(월) 14:35~14:50 

[안건 통지일 : 2022.07.15(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 사외이사 업무분담 조정에 따라 허진호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장으로 변경  

나.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 기존 7개 전문분야에 사외이사 후보군 71명에서 신규 발굴 2명

을 Pool-In하고, 당 그룹 퇴임 사외이사 3명 등 총 4명을 Pool-Out하여 7개 전문분야에 총 

69명의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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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022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1.14(월) 16:00~17:00 

[안건 통지일 : 2022.11.9(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안) : 前 대표이사 회장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

차 개시를 결정  

 

 

사)2022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1.18(금) 11:00~12:30 

[안건 통지일 : 2022.11.17(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따라 후보 추천 원칙 

및 후보 압축 절차, 임추위 개최 일정 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세부 추진방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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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2022년도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2.13(화) 11:00~12:00 

[안건 통지일 : 2022.12.6(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후보군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후보군 확정(안) :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 방안에 

따라 그룹 내부후보군 9명과 외부 자문기관에서 추천 받은 외부후보군 9명 등 총 18명을 최고경영자 후보군

으로 확정 결의  

 

 

자)2022년도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2.22(목) 14:00~17:00 

[안건 통지일 : 2022.12.15(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안) :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확정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18명이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평가 실시 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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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

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

태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

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

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차등 배

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

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

습니다. 

 

2022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

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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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대표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빈 대 인   

②출생연도 : 1960년 

③출신학교 : 동래원예고등학교, 경성대 법학과, 경성대 대학원 법학석사  

④경력 

ㅇ2017.09 ㈜부산은행 은행장  

ㅇ2017.04 ㈜부산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ㅇ2016.01 부산은행 부행장(미래채널본부) 

ㅇ2015.01 부산은행 부행장(신금융사업본부) 

ㅇ2014.01 부산은행 부행장보(경남지역본부) 

ㅇ2013.01 부산은행 본부장(북부영업본부)  

 

(나)후보 제안자 

 

빈대인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었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빈대인 후보자는 부산은행 은행장 재직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분

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탁월한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후보

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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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후보자 추천경로 

ㅇ빈대인 후보는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임

원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압축, 심사 및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

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8, §31)에서 이

사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당사에서 정하는 이사와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본인 소명 

ㅇ후보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 

최고경영자로서 자질,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익성 등을 최고경영

자 경영승계 과정 추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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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빈대인 후보자는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후보

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결의한 이후 2022년 12월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서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총 3

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류심사 평가,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평가, 

심층면접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 제2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되었습니다.  

 

 

(2)감사위원 후보 

 

1)김수희 감사위원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김 수 희  

②출생연도 : 1983년 

③출신학교 : 한서고등학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④경력 

ㅇ2022.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21.03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ㅇ20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ㅇ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최경수 

ㅇ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8 

ㅇ20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ㅇ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ㅇ2003.12 조달청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ㅇ후보자는 2022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최경수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 최근 감사위원회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법률 분야 전문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후보자를 감사위

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ㅇ2020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법률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추가 발

굴을 통해 2020년 10월 29일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55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자격충족 여부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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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51), 지배구조내부규범

(§8, §25)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으며,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

니다. 

 

③본인 소명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당사 감사위원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수희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제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

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률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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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외이사 후보 

 

1)유정준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유 정 준 

②출생연도 : 1951년 

③출신학교 : 성동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④경력 

ㅇ20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13.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ㅇ2006.07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증권연구원 사외이사 

ㅇ20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ㅇ2001.07 증권거래소 비상근감사 

ㅇ1999.06 한국증권업협회 감사 

ㅇ1998.10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⑤사외이사 경력 

○가재임기간 : 2018.03.23 ~ 현재 

○나재임기간 중 출석률(2022.01.01~2022.12.31) 

-이사회 총 13회 중 13회 참석(참석률 100%)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다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2.01.01~2022.12.31) 

-이사회 : 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

사 등 평가, 2022년도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

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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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BNK캐피탈 

출자, 회사채 발행, 자금차입 계획,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 이사

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 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일시 대

표이사 선임 청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 자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주 지원 확약서 

제출, 2023년도(제13기) 경영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2023년도 지주와 계

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 ESG기후리

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 등  

-보수위원회 :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2022년도 경

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

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2021년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거액편중 Exposure 한도초과 예외승인, 2022년도 그

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 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 리스크

별 내부자본한도 조정  

-감사위원회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

술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최경수 

ㅇ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ㅇ20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ㅇ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ㅇ2003.12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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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후보자와의 관계 

ㅇ후보자는 2022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최경수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분야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증권연구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증권 분야 사외이사 경험, 한양증권 대표이사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2018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

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ㅇ2018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추가 발

굴을 통해 2018년 2월 26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72

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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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ㅇ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회계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ㅇ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

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가전문성 :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회계 분야 전

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회계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회

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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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공인회계사로 재직 중인 신한회계법인

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당사 사

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기간 회계법인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

고 있습니다. 

○라 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1년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유정준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제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

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3명(위원 4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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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허진호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허 진 호 

②출생연도 : 1945년 

③출신학교 : 경남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④경력 

ㅇ2019.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16.03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ㅇ2008.05 허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2004.10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ㅇ2003.04 ㈜경남은행 사외이사 

ㅇ1999.03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ㅇ1999.02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⑤사외이사 경력 

○가재임기간 : 2019.03.28 ~ 현재 

○나재임기간 중 출석률(2022.01.01~2022.12.31) 

-이사회 총 13회 중 13회 참석(참석률 100%)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9회 중 9회 참석(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ESG위원회 총 4회 중 4회 참석(참석률 100%) 

○다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2.01.01~2022.12.31) 

-이사회 : 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

사 등 평가, 2022년도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

정,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최고경

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BNK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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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회사채 발행, 자금차입 계획,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 이사

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 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일시 대

표이사 선임 청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 자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주 지원 확약서 

제출, 2023년도(제13기) 경영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2023년도 지주와 계

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 ESG기후리

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 등 

-보수위원회 :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최경수 

ㅇ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ㅇ20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ㅇ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ㅇ2003.12 조달청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ㅇ후보자는 2022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최경수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후보자는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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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2019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어, 향후에도 당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

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ㅇ2019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법률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을 

통해 2019년 2월 1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40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ㅇ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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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ㅇ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

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가 전문성 : 후보자는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법률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법률 분야 전문성 요건*

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를 겸직 중이나 당사

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인품과 명성을 갖추며 사회적 

신망을 갖추고 있고,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1년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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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본인 소명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허진호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제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

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3명(위원 4명 중 본인을 추천하는 안

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서 제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3)김창록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김 창 록  

②출생연도 : 1949년 

③출신학교 :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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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력 

ㅇ2020.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 

ㅇ2018.07 ㈜하나금융투자 IB 고문 

ㅇ2016.03 ㈜한화 사외이사 

ㅇ2005.11 한국산업은행 총재 

ㅇ2004.04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ㅇ2001.04 국제금융센터(KCIF) 원장 

ㅇ2001.04 재정경제부 관리관 

ㅇ1998.10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⑤사외이사 경력 

○가재임기간 : 2020.03.20 ~ 2022.05.23 

○나재임기간 중 출석률(2022.01.01~2022.05.23) 

-이사회 총 5회 중 4회 참석(참석률 80%) 

-이사회운영위원회 총 1회 중 0회 참석(참석률 0%) 

-보수위원회 총 1회 중 1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3회 중 2회 참석(참석률 66.7%) 

-ESG위원회 총 2회 중 1회 참석(참석률 50%)  

○다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2.01.01~2022.05.23) 

-이사회 : 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

사 등 평가, 2022년도 이사회 구성,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정, 사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정관 일부 변경, 중요규정 개정, 임원

퇴직금규정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의 목적사항 결정, 제11기(2021년도) 결산결과 일부 변경 승인, 최고경영

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보수위원회 :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 2022년도 경

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

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2021년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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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최경수 

ㅇ2021.09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ㅇ202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0.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13.10 한국거래소 이사장 

ㅇ2008.04 현대증권 대표이사  

ㅇ2003.12 조달청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ㅇ후보자는 2022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최경수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후보자는 제1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분야 공직에

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는 물론,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산업은행 총재

를 역임한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 입니다. 후보자는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

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와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주주 및 금융

소비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

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ㅇ2020년 당사 문일재 사외이사의 추천으로 2020년 2월 6일 제5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55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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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ㅇ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ㅇ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

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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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가전문성 : 제1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정부부

처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는 물론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산업은행 총재

를 역임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 중 경제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향후 당사 사외이사로서 금융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직무공정성 : 후보자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속법인이 없으며, 

2020년 3월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

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당사 이외의 다른 회사의 상근 및 비상근 업무를 겸

직하고 있지 않아 당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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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창록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제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

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

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김수희 사외이사 후보 

 

(가)후보자 인적사항 

 

①성명 : 김 수 희  

②출생연도 : 1983년 

③출신학교 : 한서고등학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④경력 

ㅇ2022.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21.03 ㈜부산은행 사외이사 

ㅇ2021.03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ㅇ2020.03 BNK캐피탈㈜ 사외이사  

ㅇ2009.12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⑤사외이사 경력 

○가재임기간 : 2022.03.25 ~ 현재 

○나재임기간 중 출석률(2022.03.25~2022.12.31) 

-이사회 총 10회 중 10회 참석(참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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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보수위원회 총 2회 중 2회 참석(참석률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회 중 6회 참석(참석률 100%) 

-감사위원회 총 7회 중 7회 참석(참석률 100%) 

-ESG위원회 총 3회 중 3회 참석(참석률 100%) 

○다활동기간 동안 결정한 주요 사안(2022.03.25~2022.12.31) 

-이사회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

검,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BNK캐피탈 출자, 회사채 발행, 자금차입 

계획,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

정, 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 자

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주 지원 확약서 제출, 2023년도(제13기) 경영

계획, 자회사 자금지원, 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포괄승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 개정, ESG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및 추진,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 등  

-보수위원회 :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거액

편중 익스포져 한도초과 예외승인, 2022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 리스크관리 통제조직 개편, 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 리스크

별 내부자본한도 조정 등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 선정(2023~2025 회계연도), 2023년 검사업무계

획 수립 등  

 

(나)후보 제안자 

 

①인적사항 : 유정준 

ㅇ2018.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ㅇ2013.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現) 

ㅇ2006.07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증권연구원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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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5.0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 

ㅇ2001.07 증권거래소 비상근감사 

ㅇ1999.06 한국증권업협회 감사 

ㅇ1998.10 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②후보자와의 관계 

ㅇ후보자는 2022년 3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인 유정준 이사와 교우관계, 근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다)후보자 추천 사유 

 

①후보제안자 추천이유 

ㅇ후보자는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관계법규

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격요

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BNK캐피탈 

사외이사 경력 감안 시 금융산업 및 당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룹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②후보자 추천경로 

ㅇ2020년 당사 지원부서(이사회사무국)의 법률분야 사외이사 발굴을 통해 

2020년 10월 29일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총 55명의 사외

이사 후보군에 최초로 포함되었습니다. 

 

(라)금융회사등과 관계 

BNK금융지주등과 관계 

 ①BNK금융지주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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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①소극적 요건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②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ㅇ당사는 관련 법령 상 자격요건 이외에 정관(§37), 지배구조내부규범(§7, 

§8),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임기간 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ㅇ세부적으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

보자는 변호사로서 법률분야 전문가로 상기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③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ㅇ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8) 및 사외이사운영규정(§4)에서 사외이사의 적극

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전문성 :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유무 

ㅇ직무 공정성 :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ㅇ윤리 책임성 : 직무 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여부 

ㅇ충실성 : 당사의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 여부 

 

○가전문성 : ㈜오아시스의 대외법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당사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직무공정성 : 후보자가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

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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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명망과 함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보유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충실성 : 후보자는 현재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으나, 당

사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2021년 중 ㈜부산은행 사외

이사직을 역임하며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총 11회 중 10회 참석) 및 위

원회 참석률 100%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

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본인 소명 

ㅇ당사는 후보자 본인에게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

으며, 후보자 본인의 신원진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와 이해상충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후보자 경력 및 전문성 감안 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수희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제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

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

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 분야 전문성 감안 시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

단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재적 위원 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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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3

명이 연임하였으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

토 결과 연임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기준) 

사외이사명 재임기간주1)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주2) 
평가 결과 

정기영 4년(18.3월~22.3월) 부 100% 탁월(S) 

유정준 4년(18.3월~22.3월) 여 100% 탁월(S) 

허진호 3년(19.3월~22.3월) 여 100% 탁월(S) 

김창록 2년(20.3월~22.3월) 여 88.9% 탁월(S) 

주1)재임기간 : 최초 선임 이후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기간 

주2)이사회등 출석률 : 2021.1월 ~ 2021.12월 

 

6)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유정준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

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분야 전문성과 한국증권연구

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분야 사외이사 경험, 한양증권 대표이사 경험 등을 바

탕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특히 2021년 당사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독립

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보수체계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진호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

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의 경험, 은행권 사외이사 경력 및 다수의 

금융회사 법률자문 경력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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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

라로서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특히, 2021년 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록 사외이사는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산업은행 총

재를 역임하며 쌓은 경제 및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

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

서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특히, 2021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보수위원회 위원으

로서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13.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가)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지역금융그룹의 특성 상 지역 내에서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원부서의 후보군 발굴 활동,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과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추천, 외부 자문기관 추천, 지역의 주

요 인사 접촉 등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군을 발

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사외이사운영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였고, 법령의 개정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

해 지속적으로 해당 내규 등을 개정하여 주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외이사 선

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으로 위원회는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심사하고, 회사 및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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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원칙 

및 후보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매년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

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주주, 당사 경영진 및 지원부서, 사외이사, 외부 자

문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후보군 69명중 타 금융회사 

겸직 등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이 낮은 3명을 후보군에서 제외 

(Pool-Out)하고, 사외이사 추천 및 지원부서 발굴을 통해 예비 자격검증을 거친 

사외이사 후보군 5명을 추가(Pool-In)하여, 총 71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

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군 

71명 중 퇴임 사외이사 등 총 4명을 후보군에서 제외(Pool-Out)하고, 지원부서

에서 발굴한 2명을 추가(Pool-In)하여, 총 69명을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선정하

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후보군 현황 

 

①1차 결의일자 : 2022년 2월 10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문 분야별 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소비자 

보호 

재무/ 

회계 

정보 

기술 
합계 

후보군 수 15명 11명 12명 10명 4명 16명 3명 71명 

구성비 21% 15% 17% 14% 6% 23%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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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경로별 현황] 

분야 주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경영진 지원부서 

외부 

자문기관 
합계 

후보군 수 1명 15명 - 35명 20명 71명 

구성비 1% 21% - 50% 28% 100% 

 

②2차 결의일자 : 2022년 7월 25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전문 분야별 현황] 

구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소비자 

보호 

재무/ 

회계 

정보 

기술 
합계 

후보군 수 14명 11명 12명 11명 4명 14명 3명 69명 

구성비 20% 16% 18% 16% 6% 20% 4% 100% 
 

 

 

[추천 경로별 현황] 

분야 주주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경영진 지원부서 

외부 

자문기관 
합계 

후보군 수 1명 12명 - 36명 20명 69명 

구성비 1% 18% - 52% 29% 100% 

 

8)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022년 2월 10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을 

결의하고 동일자에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을 결의하고, 2022년 3월 3일 개최된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을 결의한 후 동일자에 개최된 제2차 이사회

에 예비후보군 선정 내용 및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내용을 보

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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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5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안)을 결의하고, 2022년 7월 28일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 하반기 사외이사 후

보군 선정 내용을 보고하였숩나다. 

 

보고 내용은 ‘7)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

적으로 보고한 내용 

 

(가)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 현황 

 

①부서명 : 전략기획부 

②지원부서 인원 구성 : 부장 1명, 부원 2명 

 

(나)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2.02.10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검토 보고  

2022.02.22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 검토 보고  

2022.03.03 

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자격검증 자료 제공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참고사항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관련 참고사항 보고 

2022.07.25 사외이사 후보군 Pool-In/Out 검토 보고 

 

 

(4)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당사는 당해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자를 자격검증 및 추천하였으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은 해당사항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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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사외이사 활동내역 

나.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다.사외이사 교육∙연수 

라.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기부금 등 지원내역 

바.사외이사 평가 

사.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아.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자.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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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사외이사 활동내역 
 

1)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이사회 

 

①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22.02.10(목) 11:00~12: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결과 및 

업무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 결과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1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22년도 이사회 구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개

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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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2.03.03(목) 11:35~12:4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문위원 위촉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안) 
찬성 찬성주) 찬성주) 찬성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및 확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정관 일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중요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사외이사 후보 확정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③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2022.03.15(화) 10:20~10: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정기영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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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제11기(2021년도) 결산결과 

일부 변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2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2022.03.25(금) 11:20~12: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주1)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

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의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이사회 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

(안) 
찬성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주요 업무집행책임자 임면(안) 찬성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으로 의결권 제한  

 

⑤2022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22.04.28(목) 11:00~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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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22년 1/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경영진 임면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2021년 개인신용정보 활용 관

리 실태 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

정성 점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찬성 가결 

주)지주와 부산은행간 거래로 부산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의 의결권 제한  

 

⑥2022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2022.05.25(수) 10:00~10:1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BNK캐피탈 출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주)지주와 BNK캐피탈간 거래로,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 제한 

 

⑦2022년도 제7차 (정기)이사회 : 2022.07.28(목) 09:30~10: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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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BNK캐피탈 출자 완료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 상반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 진행

상황 점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바.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사.보수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자.ESG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회사채 발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자금차입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⑧2022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 2022.09.29(목) 11:30~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지주와 계열사간 거래 승인 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회사채 발행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자금 차입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 BNK캐피탈과의 광고 거래 승

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주)지주와 BNK캐피탈간 거래로,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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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2022년도 제9차 (정기)이사회 : 2022.10.27(목) 10:40~11: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3/4분기 그룹 가결산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캐피탈 키르기스스탄 현지

법인 손자회사 편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

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

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⑩2022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 : 2022.11.04(금) 10:00~11: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1)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지배구조 관련 결정사항 논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1) 

반대 
 주2) 

찬성 가결 

주1)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주2)전체 논의사항 중 외부후보군 선정 기준 변경에 대해 반대   

 

⑪2022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2022.11.14(월) 14:30~15: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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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대표이사 회장 중도 사임서 접

수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

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⑫2022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2022.12.5(목) 14:00~14: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안감찬 이두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주)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회사채 발행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나.자회사 자금차입을 위한 대주

주 지원 확약서 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주)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 

 

⑬2022년도 제13차 (임시)이사회 : 2022.12.22(목) 10:40~11:5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안감찬 이두호 정성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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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중간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주요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마.일시대표이사 선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제13기) 경영계획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회사 자금지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2023년도 지주와 계열사간 거

래 포괄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1) 

의결권 

제한 
주1) 

찬성 가결 

 
라.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

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ESG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분담비율 

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2) 

의결권 

제한 
주2) 

찬성 가결 

 바.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3) 

가결 

 사.준법감시인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본 건 부산은행 및 BNK캐피탈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 건으로, 해당 계열사 CEO를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 및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주2)본 건 부산은행 및 BNK캐피탈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 건으로, 해당 계열사 CEO를 겸직하고  

있는 안감찬 이사 및 이두호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주3)본 건 본인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는 건으로, 정성재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  

 

 

나)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2.10(목) 10:30~10: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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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2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2.22(화) 10:00~10: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예비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2022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03(목) 11:20~11: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주) 찬성 주) 찬성 가결 

주)본인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④2022년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3.25(금) 11:45~11: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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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022년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07.25(월) 14:35~14: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하반기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⑥2022년도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1.14(월) 16:00~17: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⑦2022년도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1.18(금) 11:00~12: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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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2022년도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2.13(화) 11:00~12: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후보군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⑨2022년도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12.22(목) 14:00~17: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유정준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2.02.10(목) 10:00~10: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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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22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2.03.03(목) 10:00~10: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1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③2022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2.03.15(화) 10:30~10: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④2022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2.03.25(금) 11:40~11:4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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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감사업무 담당 임원 임면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⑤2022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2.04.28(목) 10:00~10: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

과 및 감사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⑥2022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2.07.25(월) 16:00~17: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

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타행사고 관련 全 자회사 실태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 BNK시스템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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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2022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2.09.29(목) 11:00~1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추진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⑧2022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2.10.20(목) 10:00~11:5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주요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⑨2022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2.10.27(목) 15:30~16: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2023~2025 회계연도) 찬성 기권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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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2022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22.12.19(월) 15:20~16: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2023년도 검사업무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리스크관리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2.10(목) 14:00~14: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1.12월말 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2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 설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②2022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3.25(금) 11:35~11: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주1)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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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2) 
불참주1) 찬성 찬성 가결 

주1)개인 일정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③2022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4.28(목) 10:30~11:0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2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2.2월말 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④2022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7.25(월)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 리스크관리 주요 추진사항 및 하반기 관리

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2년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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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022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8.12(금) 11:00~11:3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거액편중 Exposure 한도초과 예외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⑥2022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10.27(금) 10:00~10:4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⑦2022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12.19(월) 14:20~15: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바젤Ⅲ 최종안 시장 및 운영리스크 부문 도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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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2022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리스크관리 통제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그룹 내부자본한도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보수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2.03.03(목) 10:40~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유정준 정기영 김창록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수정가결주) 

 나.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성과급 지급내용 일부 변경  

 

②2022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2.03.25(금) 11:30~11: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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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선임대상자 의결권 제한  

 

③2022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2.07.25(금) 14:20~14:3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위원장 변경의 건으로 변경대상자 의결권 제한  

 

 

바)이사회운영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2.03.25(금) 11:55~12: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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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ESG위원회 

 

①2022년도 제1차 ESG위원회 : 2022.02.10(목) 10:40~11: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허진호 정기영 유정준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②2022년도 제2차 ESG위원회 : 2022.03.25(금) 11:50~11:5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김창록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3.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불참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불참  
 

③2022년도 제3차 ESG위원회 : 2022.07.25(월) 14:00~14: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주1)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주1) 접수 

주1)대외기관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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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022년도 제4차 ESG위원회 : 2022.12.19(월) 14:00~14: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2)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사외이사 유정준 활동내역 

 

유정준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운영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회, 보수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

회 3회, 감사위원회 3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후,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 

성장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의 익스포저와 이익이 증가한 점 고려하여 우발채무 발생을 예방하

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내년도 투자자산을 보

수적으로 운영하되 경기상황의 변곡점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정준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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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외이사 허진호 활동내역 

 

허진호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운영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회, 보수위원회 2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금리상승기에 취

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ESG 경

영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활용방안

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변호사로서 전문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부터 진행된 당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

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허진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31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사외이사 최경수 활동내역 

 

최경수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운영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7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감사위원

회 10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

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상환 및 이자납부 유예 조치 등이 종료될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계열사의 PF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리스크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

다고 특히 강조하였으며, 내부통제 업무를 서면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실시하고 준법감시부서에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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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어려운 금융환경 불구 투자금융그룹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투자 부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육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경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488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라)사외이사 이태섭 활동내역 

 

이태섭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

사회운영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9회, 보수위원회 2회, 리스크관리위원

회 1회, 감사위원회 10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경영과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진화

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2년 7월 ESG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ESG경영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BNK캐피탈이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할부금융, 렌탈 등의 현지화를 통해 활발하게 영업 중

인 바 동남아시아 지역은 BNK캐피탈을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미국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 시장금리 역시 지속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속한 채권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이태섭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42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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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외이사 박우신 활동내역 

 

박우신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이사회 13회 중 13회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회, 보수위원회 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

회, 감사위원회 10회, ESG위원회 4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외부감사인 및 경영진과의 적

극적인 소통, 논의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

영을 주도하였습니다.  

 

시중은행 수준의 안정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비은행계열사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금리 상승 추세 지속 전망에 따라 계열사의 채권매매손익 감소가 예

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박우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44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바)사외이사 김수희 활동내역 

 

김수희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신

규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 10회 중 10회 참석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6

회, 보수위원회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 6회, 감사위원회 7회, ESG위원회 3회 등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문성

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당사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

정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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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채널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당사 역시 상품 판매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으며, 유망 업종 및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 외 투자를 통한 

수익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고,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비이자 및 비은행 이익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금리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 실시와 관련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

구하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중인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들 고객에 대

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수희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검토 및 사전 설명, 회의 

참석, 의사록 검토 등을 위해 2022년 중 총 360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사외이사 활동내역 요약(2022.1.1~2022.12.31) 

(단위 : 개최/참여횟수)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시간) 

이사회운영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회 

ESG 

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유정준 13 13 1 1 9 9 1 1 3 3 3 3 4 4 366 

허진호 13 13 1 1 9 9 2 2 - - - - 4 4 316 

최경수 13 13 1 1 7 7 - - 7 7 10 10 4 4 488 

이태섭 13 13 1 1 9 9 2 2 1 1 10 10 4 4 426 

박우신 13 13 1 1 4 4 3 3 7 7 10 10 4 4 446 

김수희 10 10 - - 6 6 2 2 6 6 7 7 3 3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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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임원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그룹 차원에서 

일괄 부보하고 있으며, 임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하

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단, BNK저축은행은 별도 가입) 

 

보상범위는 임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

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입니다. 방어비용이란 보험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손

해배상 청구의 조사, 합의 또는 소송 시 소요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

함한 제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사외이사의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회

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사로서 법률 상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

을 사실상 취한 행위, 이사가 저지른 사실상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공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소송 또는 그 소송에서 

주장된 사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 또는 그 

회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배상청구의 경우 등 입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

규정 제13조에 의거 배상책임 발생 시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책임의 20% 

이상으로 하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가입기간 중 재직한 지주 및 자회

사 소속 전체 임원(BNK저축은행 제외)이며, 그룹의 총 보상한도는 100억원, 1

청구 당 보상한도액도 1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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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2년도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비고 

최초 선임일 18.3.23 19.3.28 21.3.26 21.3.26 21.3.26 22.3.25 

1.교육∙연수 실시 내역  

(1)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2.08(화)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선임 전) 1시간 

(2)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3.03(목)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선임 전) 1시간 

(3)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3.03(목) 

 내용 : 신임 사외이사 교육자료 발송(사외이사 교육자료, 그룹 경영계

획, 이사회 핸드북,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 - 발송 1시간 

(4)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4.07(목)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5)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4.20(수) 

 내용 : [부산상공회의소 주관] 부산경제포럼(주제 :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상자산의 미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 1시간 

(6)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5.16(월)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7)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5.30(월)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동남권 자동차 산업 중장기 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8)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6.17(금)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9)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6.23(목) 

 내용 : [사외이사 간담회] 동남권 지역경제 동향, 마이데이터 추진 경

과 및 현황, 블록체인과 현재 그리고 미래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시간 

(10)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7.08(금)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 ICT 산

업 현황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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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성명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비고 

최초 선임일 18.3.23 19.3.28 21.3.26 21.3.26 21.3.26 22.3.25 

(11)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7.15(금) 

 내용 : [부산경제진흥원 주관] 부산미래경제포럼(주제 :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참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 1시간 

(12)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7.27(수) ~ 07.30(토) 

 내용 :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2년 KSA 하계 CEO 포럼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9시간 

(13)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08.04(목)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2022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14)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10.07(금) 

 내용 :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2022년 세계지식포럼 부산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 3시간 

(15)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10.27(목) 

 내용 : [부산경영자총협회 주관] 부산 경영자 조찬 리더스 포럼 참석 

(주제 : 세계 최강 독일 히든 챔피언 기업의 성공비결과 경영 생태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 1시간 

(16)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11.25(금) 

 내용 : [부산경영자총협회 주관] 부산 경영자 조찬 리더스 포럼 참석 

(주제 : 영화로 살펴보는 성공의 법칙)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 - 참석 - - 1시간 

(17)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일시 : 2022.12.09(금) 

 내용 : [BNK경제인사이트]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발송 1시간 

2.2022년 교육 시간주1) 20시간 20시간 20시간 27시간 20시간 19시간 - 

3.누적 교육 시간주2) 248시간 202시간 65시간 77시간 65시간 19시간 - 

주1)2022.1.1~2022.12.31 기간 중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주2)사외이사 최초 선임 이후 참석한 교육∙연수 시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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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사외이사 유정준 

 

가)소극적 자격요건 

 

유정준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유정준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유정준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오랜 기간 회계법

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증권업협회 

및 증권거래소 비상근감사,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등 자본시장에서 그 전문성

을 인정받고 있어, 회계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 유정준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신한회계법인은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유정준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에서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공인회계사로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유정준 사외이사는 2018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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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

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회계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사외이사 허진호 

 

가)소극적 자격요건 

 

허진호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허진호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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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성 : 허진호 사외이사는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분야 전문가

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어, 법률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 허진호 사외이사가 현재 재직 중인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

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허진호 사외이사는 오랜 기간 활동한 변호사로서 높은 평판

과 윤리의식 및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

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허진호 사외이사는 2019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법률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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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외이사 최경수 

 

가)소극적 자격요건 

 

최경수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최경수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재경관련 정부부처에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 경제 관련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현

대증권 대표이사 사장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전문

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어,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

다. 

 

②직무공정성 : 최경수 사외이사가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인 세무법인 두리는 당

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최근 2년 이내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부산은행은 당사의 자회사로서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

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인품과 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이며, 현재 사외이사

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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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충실성 : 최경수 사외이사는 2021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금융/경제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4)사외이사 이태섭 

 

가)소극적 자격요건 

 

이태섭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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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이태섭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이태섭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기간 대학교에서 

경영학 강의를 하였으며, 시중은행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는 등 폭넓은 식견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영 및 금융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 이태섭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BN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BNK저축은행은 당사의 자회사로서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

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이태섭 사외이사는 오랜기간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높은 평판과 윤리의식 및 사회적 신망을 갖춘 자로서,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이태섭 사외이사는 2021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출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경영/금융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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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5)사외이사 박우신 

 

가)소극적 자격요건 
 

박우신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박우신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경영진 및 ㈜씨텍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명성을 보유하

고 있어, 경영 분야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②직무공정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소속된 법인은 해당사항 없어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

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국내 대기업 경영진 및 ㈜씨텍의 CEO로

재임한 경험이 있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높은 사회적 평판과 신망을 갖추고 있

으며, 현재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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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충실성 : 박우신 사외이사는 2021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안

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경영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6)사외이사 김수희 

 

가)소극적 자격요건 
 

김수희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최초 선임 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적극적 자격요건 
 

당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당사 정관(§37) 및 사외이사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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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바, 

김수희 사외이사는 동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①전문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2018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재는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로 활동 중인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②직무공정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최근 2년 이내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나 부산은행은 당사의 자회사로서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재직한 지어소프트 및 현재 대외법무이사

로 재직중인 ㈜오아시스는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거래관계가 없습니

다. 당사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윤리성, 책임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변호사로서 BNK캐피탈과 부산은행 사외

이사 경력을 통해 당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외

이사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충실성 : 김수희 사외이사는 2022년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100% 참석하였으며, 안건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소극적 자격요건   

 
가.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나.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사항 없음 

2.소극적 자격요건   

 가.전문성 충족 
법률 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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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보유 

 라.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기부금 등 지원내역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 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유정준 해당사항 없음 

허진호 해당사항 없음 

최경수 해당사항 없음 

이태섭 해당사항 없음 

박우신 해당사항 없음 

김수희 해당사항 없음  

 

바.사외이사 평가 

 

1)평가 개요 

 

당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내이며, 연임 시 1년 이내로 제한하

되, 내∙외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초 내부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평

가기관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한 후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외

부평가기관에서 실시한 후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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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평가 

 

가)내부평가 개요 

 

①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 연간 활동에 대한 평

가는 익년도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평가 기준 : 평가방법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되며, 정성평가는 이사의 역

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정

량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및 평가결과를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요약> 

구분 정성평가 
정량평가 

평가종류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평가자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본인 

본인 제외한 

이사 전원주)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항목 

○사외이사 평가표 주요 항목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평가비중 5% 60% 20% 5% 10% 

주)사내이사 및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제외  

 

③평가 절차 : 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서면조사(무기명)를 통해 평가를 수행합

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

원평가 등 다면적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하며, 자기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상호평

가 비중을 높이는 한편, 무기명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2년 사외이사 평가는 외부평가

기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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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내역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을 위해 2022년 12월 제13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한 사외

이사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2년 사외이사 활

동 평가는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사외이사 평가 

총론 및 각 사외이사별 평가내용은 아래 4.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바.사외이사 

평가 – 3)외부평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등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외부평가 역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문기관은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과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이사회 전반에 대

한 응답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외부평가 개요 

 

①평가 주체 : 사외이사 평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당사와 

각종 자문계약 체결 이력이 없어 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평가 기준 : 외부평가기관은 사외이사 역량평가와 활동평가를 수행하며, 역량평

가는 사외이사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등을 통해 실시하고, 활동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과, 이사회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평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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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요약> 

구분 
활동평가 역량평가 직원

평가 참석률 활동내용 자기평가 상호평가 

평가방법 
이사회/ 

연수 참석률 

의사록 

검토 
설문조사 

평가비중  5% 10% 5% 60% 20% 

 

③평가 절차 : 외부평가기관은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과 사외이사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당사 이사회 지원업무 담당 부문장 및 부서장이 실시한 직원평가 결과를 합산

하여 최종 사외이사 평가등급을 산출합니다.   

 

④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최근 2년 이내 당사와 자문계약 체결 이력이 없는 

외부평가기관에 사외이사 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사전에 설정된 외부평가 프

로세스와 평가요소, 평가방법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나)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총론 

 

2022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결과는 전원 S등급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으로 조직 발전을 위해 자

신의 의사를 뚜렷하게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사회 지원부

서는 이사회 결정사항과 사외이사 개인 의견의 반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사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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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및 책임성 

최종  

평가등급 

유정준 탁월 탁월 탁월 S - 

허진호 탁월 탁월 탁월 S - 

최경수 탁월 탁월 탁월 S - 

이태섭 탁월 탁월 탁월 S - 

박우신 탁월 탁월 탁월 S - 

김수희 탁월 탁월 탁월 S - 

 

㉮사외이사 유정준 :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량 및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과 책임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출신으로 뛰어난 금융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였

습니다. 금융기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은 물

론 이사회 진행을 원활하게 조율하였으며, 의장으로서 하부위원회에 대한 관심

도와 이해도가 높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

록 검토 등에 총 36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허진호 :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 전문가로서 경영진 감

독 및 평가, 규정준수, 직무공정성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으

며, 다년간의 당사 사외이사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당사가 갖는 위상과 

당사 내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직무 공정성에 큰 강점이 있는 것으

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

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31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최경수 : 오랜 금융업 경험과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금융 

및 경제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룹 리스

크 관리 대책과 당사의 장기적인 목표 및 전략에 대해 의견개진을 하고 있으

며, 오랜 금융업계 경험을 기반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장/단기 대책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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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향후 예상되는 환경 변화에 적합한 경영전략과 대응책을 적절히 제시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

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88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태섭 : 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성, 금융전문

성, 의사결정, 윤리의식 및 책임성 부문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 및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

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2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우신 : 경영 분야 전문가로 경영진 감독 및 평가, 규정준수, 윤리

의식 및 책임성에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 및 계열사의 안

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외이사로서 

그룹 경영진 감시 및 견제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

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446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수희 : 신임 사외이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규정준

수와 윤리의식 및 책임성에 뛰어난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의견을 명확히 전달

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중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이사회 등 안건 설명, 의안 및 의사록 검토 등에 총 360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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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부득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제4차 이사회에서 유정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여, 2022년 중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2)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전략기획부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업무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및 

발송,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기획부 

내 사외이사 지원을 위한 인력은 2022년말 현재 3명입니다. 

 

2022년 중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업무수행으로 사외이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

료를 작성하여 서면 및 E-MAIL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외이사 워크숍 관련 

업무지원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교육∙연수를 위해 그룹 현황 및 당사 연구소 발간 정기 간행물 등

을 발송 하였고, 대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공

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사외이사에게 평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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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에 대하여 임원보수규정 및 사외이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기타 편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별 재직기간 및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외이사 유정준 
 

가)재직기간 : 2018.03.23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8,152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1,522만원 이사회 의장(9개월),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13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9회, 간담회 등 6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194만원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94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기타편익제공 -  

 

 

2)사외이사 허진호 
 

가)재직기간 : 2019.03.28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7,180만원  

 기본급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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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08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8회, 간담회 등 6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287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87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3)사외이사 최경수 
 

가)재직기간 : 2021.03.26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7,28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직무수당 600만원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18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20회, 간담회 등 6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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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이태섭 
 

가)재직기간 : 2021.03.26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7,230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600만원 위원장(12개월) 

 기타수당 1,13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9회, 간담회 등 6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124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24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사외이사 박우신 
 

가)재직기간 : 2021.03.26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7,091만원  

 기본급 5,500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61만원 위원장(9개월) 

 기타수당 1,13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9회, 간담회 등 6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300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3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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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외이사 김수희 
 

가)재직기간 : 2022.03.25 ~ 현재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5,359만원  

 기본급 4,228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261만원 위원장(5개월) 

 기타수당 87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15회, 간담회 등 4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288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88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7)前 사외이사 정기영 
 

가)재직기간 : 2018.03.23 ~ 2022.03.25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2,608만원  

 기본급 1,375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450만원 이사회 의장(3개월), 위원장(3개월) 

 기타수당 26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4회, 간담회 등 2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523만원  

 업무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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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523만원 공로품 증정 

 

 

8)前 사외이사 김창록 
 

가)재직기간 : 2020.03.20 ~ 2022.05.23 
 

나)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2022년)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보수총액 3,319만원  

 기본급 2,291만원  

 상여금 -  

 직무수당 250만원 위원장(5개월) 

 기타수당 340만원  
회의참가수당 

(이사회 및 위원회 5회, 간담회 등 3회)  

나.보수 이외 기타 편익 736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98만원 본인 및 배우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편익제공 438만원 공로품 증정  

 

 

자.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022년 중 당사는 사외이사 등(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 체결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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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김찬홍 

(前) 
16.03.25 18.03.23 24개월 

운영위(16.3월~18.3월) 

리스크위(16.3월~18.3월) 

보수위(16.3월~17.3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감사위(16.3월~18.3월) 

임추위(16.3월~18.3월) 

운영위원장 

(16.3월~17.3월) 

감사위원장 

(16.3월~18.3월)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세무대학 회계학 교수 

차용규 

(前) 
16.03.25 21.03.26 60개월 

리스크위(16.3월~17.3월) 

/(18.3월~19.3월) 

보수위(16.3월~18.3월) 

/(19.3월~현재) 

사추위(16.3월~16.10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감사위(16.3월~18.3월) 

운영위(17.3월~21.3월) 

임추위(17.3월~21.3월) 

감추위원장 

(16.3월~16.10월) 

보수위원장 

(17.3월~18.3월) 

/(20.3월~21.3월) 

선임사외이사 

(17.3월~17.9월) 

이사회 의장 

(17.9월~20.3월) 

운영위원장 

(18.3월~20.3월) 

미디어OBS 부회장 

OBS경인방송 대표이사 

ubc울산방송 대표이사 

문일재 

(前) 
16.03.25 21.03.26 60개월 

운영위(167.3월~21.3월) 

리스크위(16.3월~20.3월) 

보수위(16.3월~18.3월) 

/(19.3월~20.3월) 

사추위(16.3월~16.10월) 

감추위(16.3월~16.10월) 

회추위(16.3월~16.10월) 

감사위(16.3월~18.3월) 

/(19.3월~21.3월) 

임추위(16.3월~17.3월) 

/(17.7월~17.9월) 

/(18.3월~19.3월) 

/(19.12월~21.3월) 

보수위원장 

(16.3월~17.3월) 

회추위원장 

(16.3월~16.10월) 

운영위원장 

(17.3월~18.3월) 

리스크위원장 

(17.3월~20.3월) 

임추위원장 

(20.3월~21.3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現)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조달청 차장 

재정경제부 국장 

윤인태 

(前) 
17.03.24 19.03.28 24개월 

감사위(17.3월~19.3월) 

리스크위(17.3월~18.3월) 

보수위(17.3월~19.3월) 

임추위(17.7월~17.9월) 

/(18.3월~19.3월) 

-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現) 

부산고등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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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김영재 

(前) 
17.03.24 20.03.20 36개월 

임추위(17.3월~19.12월) 

감사위(17.3월~19.3월) 

리스크위(17.3월~18.3월) 

운영위(17.9월~18.3월) 

/(19.3월~20.3월) 

보수위(18.3월~20.3월) 

임추위원장 

(17.3월~19.3월) 

보수위원장 

(19.3월~20.3월) 

부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現)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現) 

정기영 

(前) 
18.03.23 22.03.25 48개월 

운영위(18.3월~22.3월) 

임추위(18.3월~22.3월 ) 

감사위(18.3월~20.3월) 

리스크위(18.3월~21.3월) 

보수위(21.3월~22.3월) 

ESG위(21.3월~22.3월)  

감사위원장 

(18.3월~19.3월) 

임추위원장 

(19.3월~20.3월) 

이사회 의장 

(20.3월~22.3월) 

운영위원장 

(20.3월~22.3월)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유정준 

(現) 
18.03.23 

23.3월 

정기주총 
57개월 

운영위(18.3월~현재) 

임추위(18.3월~현재) 

감사위(18.3월~22.3월) 

보수위(18.3월~19.3월) 

/(20.3월~22.3월) 

리스크위(22.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보수위원장 

(18.3월~19.3월) 

감사위원장 

(19.3월~21.3월) 

보수위원장 

(21.3월~22.3월) 

이사회 의장 

(22.3월~현재) 

운영위원장 

(22.3월~현재) 

신한회계법인 회계사(現) 

한국증권업협회 비상근감사 

한양증권㈜ 대표이사 

손광익 

(前) 
18.03.23 21.03.26 36개월 

임추위(18.3월~19.3월) 

리스크위(18.3월~21.3월) 

보수위(18.3월~20.3월) 

운영위(20.3월~21.3월) 

감사위(20.3월~21.3월) 

리스크위원장 

(20.3월~21.3월) 

한국면세연구원 회장(現) 

㈜알펜시아 대표이사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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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허진호 

(現) 
19.03.28 

23.3월 

정기주총 
45개월 

임추위(19.3월~20.3월) 

/(21.3월~현재) 

감사위(19.3월~21.3월) 

리스크위(19.3월~21.3월) 

보수위(20.3월~21.3월) 

/(22.3월~현재) 

운영위(21.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ESG위원장 

(21.3월~22.3월) 

보수위원장 

(22.3월~22.7월) 

임추위원장 

(22.7월~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창록 

(前) 
20.03.20 

23.3월 

정기주총 
주) 

26개월 

임추위(20.3월~21.3월) 

운영위(21.3월~22.5월) 

리스크위(20.3월~22.5월) 

보수위(20.3월~22.3월) 

ESG위(21.3월~22.5월) 

리스크위원장 

(21.3월~22.3월) 

ESG위원장 

(22.3월~22.5월) 

한국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재정경제부 관리관 

최경수 

(現)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운영위(21.3월~현재) 

리스크위(21.3월~현재) 

임추위(21.3월~22.3월) 

/(22.11월~현재) 

감사위(21.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감사위원장 

(21.3월~22.3월) 

리스크위원장 

(22.3월~현재) 

세무법인 두리 고문(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대증권 대표이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이태섭 

(現)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운영위(21.3월~현재) 

리스크위(21.3월~22.3월) 

임추위(21.3월~현재) 

감사위(21.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보수위(22.3월~현재) 

임추위원장 

(21.3월~22.7월) 

ESG위원장 

(22.7월~현재) 

경성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 

하나은행 본부장 

박우신 

(現) 
21.03.26 

23.3월 

정기주총 
21개월 

리스크위(21.3월~현재) 

감사위(21.3월~현재) 

보수위(21.3월~현재) 

ESG위(21.3월~현재) 

운영위(22.3월~현재) 

임추위(22.11월~현재) 

감사위원장 

(22.3월~현재) 

㈜씨텍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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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주요 경력 

김수희 

(現) 
22.03.25 

24.3월 

정기주총 
9개월 

운영위(22.7월~현재) 

리스크위(22.3월~현재) 

임추위(22.3월~현재) 

감사위(22.3월~현재) 

보수위(22.3월~현재) 

ESG위(22.3월~현재) 

보수위원장 

(22.7월~현재) 

㈜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現) 

머니투데이방송(MTN) 기자 

주)김창록 이사 : 임기만료일 이전 중도 사임(2022.05.23) 

 

※상기 표에서 사용된 각종 위원회 약칭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 이사회운영위원회 / 리스크위: 리스크관리위원회 / 보상위: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 보수위원회 / 임추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추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추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 감사위원회 / 회추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ESG위 : ESG위원회 

※2016.10.28 위원회 통합 및 명칭 변경 

ㅇ통합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ㅇ명칭 변경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 보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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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한 기

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최고경

영자의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

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 입니다.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절차 등의 체계적 

구축 및 적정성 점검을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사

회는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에서는 일부 자회사의 CEO 변동내용을 반

영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변경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을 점검

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 후보군을 추

가 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매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세부 내

용 및 승계 절차, 후보군 관리 현황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첨부10.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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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일반 

 

(가)최고경영자 자격요건 

 

당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

로 관련 법령(지배구조법§5 및 동법 시행령§7)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을 최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당사는 원활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배

구조법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제7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에 따른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등 후보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시 최고

경영자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후보군 10명을 선정하고 소극적 자격요건

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서 정한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경영관리 역량 강화, 대외교섭 능력 강화, 경영기법 습득으로 분류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이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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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경영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시기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 도래 또는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

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

기 중 유고 사유 발생 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서 정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는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개시토록 하며, 임

기 중 유고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개시하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

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내 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최종후보자 추천 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로써 개시되며,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후 기존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외부 후보군을 CEO 후보군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그룹 경영이념 및 가치의 

실현 가능성, 전문성 및 경험, 대외평판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평가를 통해 1

차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외부 평판조회 및 그룹 주

요 현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 등으로 2차 후보군으로 축소한 후, 2차 후

보군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비전 제시능력,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의식 등 최고

경영자 자질에 대한 심층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후보자를 확정하여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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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인 사내이사

로 선임하고,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

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총 소요일

정은 약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사망, 기타 구속 기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

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 임기 중 유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비상승계 계획에 따라 유고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

하되,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집 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주일 이

내 개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임시 CEO로서 권한 대행을 맡아 신속히 이사회 또는 임

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9조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

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

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된 CEO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검증 등을 통하여,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임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 추천 절차는 원칙적으로 

‘(1)일반’의 절차와 동일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상 소요일정이 총 70일 

내외로 산정되어 있으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

를 일부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어 비상승계 절차 진행 시에는 일반적인 승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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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직무대행자, 회사 운

영계획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1월 중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임은 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기존 판례)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않고, 2022

년 11월 제1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

의 판결에 따라 2022년 12월 정성재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소극적 요건 

 

(가)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평가 

 

2023년 1월 19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이사회에서 당사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

자로 확정된 빈대인 후보는 지배구조법 등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2)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가)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42조,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4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등 당사의 내규에서 정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

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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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습니다. 

 

ㅇ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ㅇ금융산업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ㅇ리더십, 전문성, 대외 인지도 및 세평 등이 양호한 자 

 

(나)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2년 11월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서류 심사, 프리젠테

이션 및 면접 평가, 외부 평판조회, 심층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고 법령 및 내∙외

규상의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2023년 1월 19일 빈대인 후보자

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후보자는 1988년 부산은행 입행 후 2013년 동행 영업본부장, 2014년 동행 

경남영업본부장, 2015년 동행 신금융사업본부장 및 2016년 동행 미래채널본

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ㅇ이후 2017년 4월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선임 및 2017년 9월 은행장 취임 

이후 은행장 경영공백에 따른 조직의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등 위기 관리 

역량을 보여주었고, 디지털 부문 담당 임원 재임 시절부터 지역은행 최초의 

모바일뱅크 출시 및 온∙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옴니채널 구축과 창구업무 페이

퍼리스 추진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

한 바 있습니다. 

ㅇ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분야 

전문성과 디지털전략 실행 경험 뿐만 아니라, 지역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

도와 탁월한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금융시

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룹의 발전을 이끌

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법률적 자격요건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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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 선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김지완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2022년 11월 제11차 이

사회에서는 차기 대표이사 선임 시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일시대표이사 선

임을 위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 청구를 결의하였으며, 동일자 제6차 임원후

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2022년 12월 법

원에서 정성재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시까지 정

성재 일시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를 담당하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2022년 12월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내부 후보군 9명과 외부 자문기관에서 추천

한 외부 후보군 9명 등 총 18명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선

정하고 관련 법령(지배구조법§5 및 동법 시행령§7)에 의거 임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였으며, 외부 자문기관 의뢰를 통해 후보군 평판조회를 실시하여 전문성 

및 리더십, 소통 능력, 혁신 선도 능력, 인성 및 윤리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

션 및 면접평가를 통해 2차 후보군 3명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 제2차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차 후보군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빈대인 후보자를 대표이사 회

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빈대인 후보자는 2023년 3월 중 주주총회

와 이사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으로,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후보자 확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총 67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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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 현황>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2.11.1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안) 제11차 이사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안)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1.1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추진(안) 제7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2.13 최고경영자 후보군 확정(안) 제8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12.22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선정(안) 제9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01.12 
최고경영자 2차 후보군 선정(안)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결과 보고 

(2023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01.19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사내이사 후보 확정 

(2023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이사회  

 

 

마.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1)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보군 자격요건 검증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군 확정,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

증, 후보군 압축을 통한 최종 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최고경영자 경

영승계 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의거 선정하

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전략기획부가 담당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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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시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따라 내부 후보군 10명

을 대상으로 소극적 자격요건을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중 기존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경영승계절차 

개시 결정 후 기존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내부 후보군 9명과 임원후보추천위

원회가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외부 후보군 9명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심사를 거쳐 압축한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CEO 자격요건

을 점검하였습니다.  

 

3)후보군 현황 

-보고일자 : 2022년 4월 28일 제5차 이사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10명주1) 100%  

외부 

금융회사 - -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10명 100% 주2) 

주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의거 내부 임원으로 구성 

주2)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2022.11월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후보군 9명 추가 선정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최고경영자 - -  

이사회 - -  

주주 - -  

외부기관 - -  

기타 10명주1) 100%  

합계 10명 100% 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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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CEO 후보군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 

주2)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2022.11월 제6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 외부자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외부후보군 9명 추가 선정  

 

 

바.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

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점검도 해당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4월 제5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

검하였고, 2022년 11월 제11차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안)의 

건을 부의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 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자문기관 추천을 통해 외부 후보군을 추가 가능하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일

부 변경하였습니다.  

 

 

사.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제10

조에 의거 전략기획부를 전담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원부서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

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ㅇ부서명 : 전략기획부 

ㅇ직원수 : 총 3명(부장 1명, 직원 2명) 

ㅇ운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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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2.04.28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 운영실태 점검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 선정 및 자격요건 확인  

-최고경영자 내부 후보군 변경 

제5차 이사회 

2022.11.1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외부 후보군 선정기준 변경 
제11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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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사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감사위원회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라.감사보조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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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해 BNK금융그룹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정관§52, 감사위원회규정§3)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재무전문가,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가)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①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감사위원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일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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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지배구조법§20 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2차 감사위원회(3월 3일 개최)에서 안진회계

법인으로부터 2021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제5차 감사위원회(4월 28일 개최)에서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2차 감사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은 중간감사 및 기말감사를 실시한 결과 BNK

금융지주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반영 왜곡표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중대한 취약점 및 유의적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감사위원회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나)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10 ④) 

 

당사는 2020년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어 금융감독

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19.10.14 사전통지, '19.11.12 

본통지) 받았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정 과정 및 내용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계약기간이 2022년말 만료되어,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10월27일 개최)에서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을 2023년~2025년 

회계연도 지주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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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해 제안요청서 검토부터 그 간의 외부감사업무 실적 및 수행능력,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 여부,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각 제안사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11) 평가는 외부감사인이 회계

감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계획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전반적인 

외부감사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합니다.(2021년도 외부감사인 활동의 적정성 평가는 

2022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실시)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계약이 발생할 경우 외부감

사인이 제출하는 comfort letter를 포함해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동 계약

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업무는 아닌지, 그리고 이해상충 소지는 없는지 등을 확

인합니다.  

 

(다)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는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감사업무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감사업무 담당임원을 선임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하도록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감사업무 담당임원 및 감사보조기구(검사부)를 

통하여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14) 

 

이는 감사업무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내부통제업무가 적정하게 실행

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업무로는 ①금융회사가 정하는 감사위원회규정 등에 

따른 일상감사 사항 ②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④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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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임 받은 사항 및 주요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4월 28일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1분기 감사활동 결과, 2022년 7월 25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2분

기 감사활동 결과, 2022년 12월 19일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3분기 감사활동 결과 

보고 및 연간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2023년도 검사 업무계획 수립의 건을 결의

하였습니다. 

 

(라)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보고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감사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47조의3~4)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K-IFRS)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산서류와 외부감사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적정하였음을 2023년 3월 개최되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기타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1차 감사위원회(2월 10일 개최)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

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

호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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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12월 19일 개최)에서 “2023년도 검사업무

계획 수립” 결의안건과 관련하여 검사 기본방향을 『취약부문 선제적 점검을 통한 

그룹 건전경영 강화』로 확정한 후, “법정검사, 특별검사, 자회사 업무검사, 컨설팅 

검사 강화 및 검사 소통전문성 제고” 등 중점 추진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도에는 COVID-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습니다. 

지원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감사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22.04.25. 

~05.01.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이태섭, 김수희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감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사 : 이상봉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온라인 

특별강연 

2022.05.26.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감사위원회 활동사례를 통해 본 

감사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 

[강사 : 이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22.06.23.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박우신, 이태섭, 

김수희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대효과 

[강사 : 권세호 고래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2022.08.25.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박우신, 김수희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과 

기업의 대응 

[강사 :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2022.09.22.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박우신, 김수희 

그림과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 

[강사 : 김교식 도화아트 회장] 
 

2022.12.19. 
KPMG 

삼정회계법인 

감사위원 전원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실시 

(주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최근 동향) 

[강사 : 전용기 삼정회계법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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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정기주

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김수희)이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우신 사외이사가 현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구성원 

(2022.1.1~2022.3.24)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3.3월 

정기주총시 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2020.03.20 

이태섭 사외 위원 
2021.03.26 

박우신 사외 위원 

주)회계∙재무 전문가 : 최경수 사외이사(국가기관에서 재무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세무사) , 유정준 사외이사(공인회계사) 

 

(2022.3.25~2022.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박우신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3.3월 

정기주총시 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2.03.25 
2024.3월 

정기주총시 까지 

주) 회계∙재무 전문가 : 최경수 사외이사(국가기관에서 재무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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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2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10회가 소집되어, 결의안건 8건, 심의안건 5건, 보고

안건 1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 및 보고 받았으며, 위원의 참석률은 100% 

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상정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설명회에서의 감사위원 요청사항 또는 수정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주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사인 신규 선임 추진방안”,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제9차 감사위원회에서 “2023~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타행 사고 관련 全 자회사 실태점검 결과 보고”, 

제6차 및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자회사 종합검사 결과 보고” 등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보고안건 상정을 통해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선제적예방적

적극적 내부통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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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2.02.10(목) 10:00~10:30 

[안건 통지일 : 2022.02.03(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총 8개부문 90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가등급  2등급으로 지주회사의 2021년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양호

한 것으로 평가 

나.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절차·통제활동의 설계·운영,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운영 등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시장치 및 그 기능, 구성 등 내부

감시장치의 개요 및 운영에 대한 평가로 당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나)2022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2.03.03(목) 10:00~10:40 

[안건 통지일 : 2022.02.24(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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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21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점검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나.2021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인 안

진회계법인에서 2021년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심의·결의안건] 

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범규준에 부합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 

나.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의 감사수행이 적정하게 이루

어지고 있음 

다.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라.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 

 

(다)2022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2.03.15(화) 10:30~10:40 

[안건 통지일 : 2022.03.08(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유정준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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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의안건] 

가.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가 관계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나.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 

 

 

(라)2022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2.03.25(금) 11:40~11:45 

[안건 통지일 : 2022.03.18(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감사업무 담당 임원 임면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심의·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경영전문가 박우신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나.감사업무 담당 임원 임면에 대한 동의(안) : 대상자 강문성 전무 

 

 

(마)2022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2.04.28(목) 10:00~10:30 

[안건 통지일 : 2022.04.21(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 특이의견 없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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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감사계획 보고 

 나.2022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

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2022년 1분기 감사 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등을 감사

위원회에 보고 

 

 

(바)2022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2.07.25(월) 16:00~17:20 

[안건 통지일 : 2022.07.18(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

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타행사고 관련 全 자회사 실태점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 BNK시스템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2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2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2022년 2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및 BNK시스템 종합

검사결과,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진행경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다.타행사고 관련 全 자회사 실태점검 결과 보고 : 타행 횡령사고 관련하여 해당 업무 등에 대한 
全 자회사 점검 결과를 보고 

라.BNK시스템 종합검사 결과 보고 : BNK시스템 종합검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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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022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2.09.29(목)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2.09.22(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추진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추진방안 : 2022년 말 지정감사인의 계약기간 만료로 2023~2025 회계

연도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나.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결과 보고 :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보고 

 

 

(아)2022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2.10.20(목) 10:00~11:50 

[안건 통지일 : 2022.10.13(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주요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심의∙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주요사항 보고 :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주요 진행경과 등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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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22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2.10.27(목) 15:30~16:00 

[안건 통지일 : 2022.10.20(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심의∙결의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2023~2025 회계연도) 찬성 기권 찬성 찬성 가결 

 

[심의·결의안건] 

가.외부감사인 선정(2023~2025 회계연도) : 2023~2025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 

 

 

(차)2022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 : 2022.12.19(월) 15:20~16:20 

[안건 통지일 : 2022.12.12(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박우신 최경수 이태섭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심의∙결의안건 

 가.2023년도 검사업무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감사진행상황 보고 :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거 2022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2022년 3분기 감사활동 및 결과 : 자체검사 실적 및 결과, 대외기관검사 실시 현황 및 BNK신용정보 

종합검사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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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의안건] 

가.2023년 검사 기본방향을 『취약부문 선제적 점검을 통한 그룹 건전경영 강화』로 정하고 4가지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3)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3년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100%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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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업무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보

조기구로 독립조직인 검사부를 두고 있으며, 감사담당 임원 1명, 검사부장 1명 

및 검사원 3명이 그룹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검사부에서 수행한 주요 감사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지주사와 자회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업무 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감사업무 수행실적> 

일자 대상 검사 내용 

2022.02.15 

~02.21 

2022.03.10 

~03.11 

재무기획부  부문검사 (제11기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사) 

2022.02.17 

~02.23 
재무기획부 

 부문검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2022.04.18 

~04.29 
BNK시스템 

 종합검사 (경영현황, 경영전략, 재무·회계, 계열사간 

거래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022.06.07 

~06.14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종합검사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2022.09.26 

~09.30 
BNK신용정보 

 종합검사 (경영전략, 재무·회계, 채권추심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2022.11.18 

~11.25 
全 지주부서  부문검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점검) 

2022.12.19 

~12.23 
리스크관리부  부문검사 (리스크관리체계 제3자 점검) 

2022.12.14 

~12.16 
준법감시부  부문검사 (자금세탁방지업무 적정성 점검) 

연 중 全 지주부서  일상감사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全 지주부서 
 대외보고서 (금감원 업무보고서 등 작성의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감사 결과 (자회사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 중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검토  

연 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 
 대외 감독기관 수검 및 자회사 검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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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제경비 일체를 당사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회사 

및 그룹자산이 증가하고 업무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

도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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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리스크관리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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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성향 및 각종 리스

크 한도를 설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 그룹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견제하고 균형 있는 경영의사결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정기적인 그

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외이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교육 실시 현황 

교육일자 참석위원 주요 교육내용 비고 

2022.04.28 
최경수,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리스크관리 개요 및 관리 체계 

- 리스크 개념, 당그룹 리스크관리 체계 등 
 

2022.07.25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 

- 리스크 유형별 정의, 신용리스크 外 관리 내용 
 

2022.10.27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리스크한도 및 익스포져 관리 

- 리스크 한도 설정, 그룹 익스포져 한도관리 등 
 

2022.12.19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바젤 규제 강화와 자본적정성 관리 

- 바젤 자기자본 규제, 자본적정성 관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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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내부규정으로「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

며, 동 위원회는「이사회규정」제12조 ①항 4호에 의거 2011년 3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부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2)구체적 역할 

 

(가)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경영전략에 부합

하는 리스크관리 철학과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

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일에 개최된 2013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의 모든 

조직구성원은 제반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 유지를 통해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룹 리스크 철학을 정하고 조직 구

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022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을 결의하였으며,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RoRWA 지표 관리 강화 

② RWA 예산제도 도입 

③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④ 바젤Ⅲ 마무리 규제 도입(운영, 시장) 

⑤ ESG 관련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⑥ CIB 관리 체계 점검 :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등 

⑦ (캐피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지원 

⑧ (투자증권) 신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⑨ (저축은행) 건전한 성장 지원 

⑩ (자산운용) 고유재산 리스크관리 지원 

⑪ 여신감리를 통한 리스크관리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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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고위험자산/거액 신규여신/그룹 중복차주 관리 강화 

⑬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대상 검증 강화 

⑭ 계열사 활용 내부모형 유효성 점검 확대 

⑮ 사전검증 강화 및 투자 BU 계열사 검증 확대 등 

 

또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회사와의 적절

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룹의 리스크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시행되

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리스크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의 결의사

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나)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그룹 경영목표 및 

전략과제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를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리스크성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계열사의 연간 업무계획 및 금융환경 악화 전망 등을 반

영하여 리스크성향을 설정하고, 매분기별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를 통해 내부자본

비율(총리스크량÷가용자본)이 리스크성향 이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23일 제9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룹 리스

크성향(Risk Appetite) 75.8%에 따른 그룹 총리스크허용한도 72,100억원 설정, 

유형별(신용시장금리운영신용편중 등) 내부자본 한도, 계열사별 내부자본 한도 

및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계열사 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서 정한 총리스크허용한도 이내에서 회사별 리스크허용한도와 유형별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종 투자 등의 수익창출 활동에서 수반되는 손실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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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리스크량으로 계량화하여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총리스크허용한도를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리스크허용한도는 그룹 리스크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은행계열사 및 비은행계열사별로 리스크 유형별 한도산출 방법을 정하고,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및 위기상황추가자본, 신용편중 및 전략·평판리스크에 

대한 내부자본 사용계획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2022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룹 리스크관리 현

황을 점검보고 함으로써, 유형별, 계열사별 리스크가 승인된 리스크허용한도 이

내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 

활동내역 및 평가’의 ‘(2)회의 개최내역’을 참고 바랍니다. 

 

(라)리스크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룹 및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룹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서 정

하는 리스크관리원칙 및 리스크관리방안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정의한 각종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리스크관리지침」으로 명문화하여 그룹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에는 「리스크관리규정」

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마)기타 

 

이 밖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리스크관리시

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 그룹의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

행을 위해 결의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또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그룹 리스크관

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1.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 허용한도의 관리현황 

2.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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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5.외규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 

6.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 

7.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의 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이며, 경제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구성원 

(2022.01.01~2022.03.24)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창록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2.3월 

정기주총 

시까지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2022.03.25~2022.05.22)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김창록 사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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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신 사외 위원 시까지 

김수희 사외 위원 

 

(2022.05.23~2022.07.27)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2022.07.28~2022.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경수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유정준 사외 위원 2022.07.28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24건으

로 결의안건은 8건, 보고안건은 16건입니다. 

 

8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

스크관리위원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현황

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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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2.10(목) 14:00~14:30 

[안건 통지일 : 2022.02.03(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1.12월말 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2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 설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1.12월말 기준) :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

도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가.2022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필요한 경제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 

 

 

(나)2022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3.25(금) 11:35~11:40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주1)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2) 
불참주1) 찬성 찬성 가결 

주1)개인 일정으로 인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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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최경수 위원으로 선임 결의 

 

 

(다)2022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4.28(목) 10:30~11:00 

[안건 통지일 : 2022.04.21(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김창록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 2022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2.2월말 기준)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1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른 적합성 검

증결과 보고 

나.2022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2022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BIS비율, 내부자본,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다.그룹 리스크관리 현황(’22.2월말 기준) :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

관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라)2022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7.25(월)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2.07.18(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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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2022년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 리스크관리 주요 추진사항 및 하반기 관리

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2년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2022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에 대한 검증 결과, 개선권

고 의견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 

나.2022년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검증 결과,

개선권고 의견 및 이행 계획에 대한 보고 

다.2022년 리스크관리 주요 추진사항 및 하반기 관리 방안 : 그룹의 리스크관리 주요 추진사항 

및 하반기 중점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2.6월말 기준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관

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가.2022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GDP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필요한 경제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결의 

 

 

(마)2022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08.12(금) 11:00~11:30 

[안건 통지일 : 2022.08.05(금)]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거액편중 Exposure 한도초과 예외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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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건] 

가.거액편중 Exposure 한도초과 예외승인(안) : ㈜부산롯데호텔 거액편중 Exposure 한도초과 예

외승인에 대한 사항을 결의 

 

(바)2022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10.27(목) 10:00~10:40 

[안건 통지일 : 2022.10.20(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그룹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2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2022년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따른 BIS비율, 내부자본,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나.그룹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방안 :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

동산PF 익스포져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 

다.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 리스크 전이 패러다임 변화 및 그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 

라.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2.9월말 기준 내부자본한도, BIS비율, 유동성비율, 자산건전성, 한도관

리 현황 등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사)2022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12.19(월) 14:20~15:20 

[안건 통지일 : 2022.12.12(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유정준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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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 추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나.바젤Ⅲ 최종안 시장 및 운영리스크 부문 도입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다.2022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라.2022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2023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리스크관리 통제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그룹 내부자본한도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 추진 보고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범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나.바젤Ⅲ 최종안 시장 및 운영리스크 부문 도입 보고 : 바젤Ⅲ 최종안 시장 및 운영리스크 부문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그룹 영향도 등에 대한 보고 

다.2022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리스크 지배구조, 가용자본, 내부자본비율 등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에 대한 보고 

라.2022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개선권고 의견 및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 

 

[결의안건] 

가.2023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 2023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 목표, 

중점 추진과제 및 규제자본(BIS비율) 계획, 내부자본 계획,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설정(안) 결의 

나.리스크관리 통제조직 개편(안) : 리스크관리부 內 여신감리팀의 여신감리부 격상에 따른 조직 

편제 및 업무 분장 변경에 대한 결의 

다.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안) : 바젤Ⅲ 최종안 규제 시장리스크 부문 도입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개정에 따른 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안) 결의 

라.그룹 내부자본한도 조정(안) :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회사 유동성리스크 증가에 따른 그룹 내부

자본한도 조정에 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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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

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2022년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3년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

회 참석률이 96.3%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

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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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사회운영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나.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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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회운영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이사회운영위원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 이사회 운영

의 효율성 극대화와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상호 

견제 하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문,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구성(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 

 

1)총괄 

 

당사의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그룹 지배구조 및 이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25일 제4차 이사회에서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사회운영위원회 

182 

2)구성원 

(2022.1.1~2022.3.25)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정기영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2.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김창록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2022.3.25~2022.5.23)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김창록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2022.5.24~2022.7.27)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2022.05.24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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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28~2022.12월말 현재)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2022.07.28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결의안건 1건입니다. 결의안건 1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준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이사회운영위원회 : 2022.03.25(금) 11:55~12:00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유정준 허진호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주1)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2) 
찬성 불참 주1)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이사회운영위원회 

184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유정준 이사를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3)평가 

 

당사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운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

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이사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

니다. 

 

2022년 이사회운영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

며, 이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83.3%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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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G위원회 

 

가.역할(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

극적으로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26일 ESG위원회

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고, 그룹 ESG에 관

한 방향 수립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ESG위원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 역할 

 

(가)그룹 ESG 방향 수립 

 

ESG위원회는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지

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전략 방향을 수립합니다. 

 

(나)ESG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당사는 그룹의 ESG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왔으며, 위원회는 그룹의 ESG와 관련

된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결의합니다. 

 

(다)기타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관련 대외기관 평가 결과, ESG 이행현황 

등을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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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성(ESG위원회 위원) 

 

(1)총괄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27조의2 및 「ESG위원회규정」에 의거 이사 3인 이상으

로 ESG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정

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

니다.  

  

당사는 2022년 3월 25일 제4차 이사회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고, 동일자 

제2차 ESG위원회에서 김창록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나, 2022년 5월 

23일 김창록 사외이사의 중도사임으로 2022년 7월 제3차 ESG위원회에서 이태

섭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김지완 前 대표이

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2022년 12월말 기준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구성원 

(2022.1.1~2022.3.25)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허진호 사외 위원장 

2021.03.26 

2022.3월 

정기주총 

시까지 

정기영 사외 위원 

유정준 사외 위원 

김창록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지완 상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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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5~2022.5.23)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창록 사외 위원장 

2022.03.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김지완 상임 위원 

 
(2022.5.24~2022.7.24)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유정준 사외 
위원장  

직무대행 

2022.05.24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이태섭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김지완 상임 위원 

 
(2022.7.25~2022.12.07)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태섭 사외 위원장 

2022.07.25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김지완 상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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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2022.12.31)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이태섭 사외 위원장 

2022.12.08 

2023.3월 

정기주총 

시까지 

유정준 사외 위원 

허진호 사외 위원 

최경수 사외 위원 

박우신 사외 위원 

김수희 사외 위원 

 

 

다.활동내역 및 평가 

 

(1)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ESG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결의

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입니다. 결의안건 2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제1차 ESG위원회에서는 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제2차 

ESG위원회에서는 김창록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제3차 위원회에서는 기

존 김창록 위원장의 중도사임에 따라 이태섭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21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보고 받았습니다. 제4차 위원회에서는 2022년 한

국ESG기준원 ESG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ESG위원회 : 2022.02.10(금) 10:40~11:00 

[안건 통지일 : 2022.01.28(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허진호 정기영 유정준 김창록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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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

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그룹 ESG 관련 주요 현안 보고 : ‘PCAF 가입 및 탄소중립 목표 수립’ 컨설팅 추진 및 ‘지속가능경

영보고서 발간’ 컨설팅 추진, 그룹 ESG Action Plan 추진 현황 점검 등을 보고  

 

 

(나)2022년도 제2차 ESG위원회 : 2022.03.25(금) 11:50~11:55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김창록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불참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ESG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김창록 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다)2022년도 제3차 ESG위원회 : 2022.07.25(월)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22.07.15(금)]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김지완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주1)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ESG위원회 

191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2)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주1) 가결 

주1)대외기관 회의 참석으로 인한 불참  

주2)본인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의결권 제한  

 

[보고안건] 

가.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주요내용 보고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ESG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이태섭 이사를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라)2022년도 제4차 ESG위원회 : 2022.12.19(월) 14:00~14:20 

[안건 통지일 : 2022.12.15(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이사 성명 이태섭 유정준 허진호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2022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결과보고 
특이의견 없음 접수 

4.결의안건 결의안건 없음 

 

[보고안건] 

가.2022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결과 보고 :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실시한 2022년 ESG 

등급 평가에서 통합등급 A등급 획득 보고  

 

 

(3)평가 

 

당사는 ESG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ESG위원회가 그룹의 ESG 전략 방향성 수립과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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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ESG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량평가로 위원회 참석률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 제고 및 향후 정책과 연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 ESG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

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ESG위원회 평가 결과는 20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였으며, 이

사회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었고, 위원회 

참석률이 94.7%로 양호하고, 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

로 산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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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가.역할 

 

당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동 협의회를 2015년 2월부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 자회사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최고경영자(회장)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협의절차(운영현황) 

 

동 협의회는 의장인 당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원칙적으로는 분기 1회 소집

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의장이 지정하며, 간사(전략기획부장)는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목적사항 등을 사전에 각 위원 및 참석자에 통지합니다. 동 협의회는 의사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므로 심의∙의결 기능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위원간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사항] 

 

1.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

경에 관한 사항 

3.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사안 제외) 

6.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룹경영관리협의회 

195 

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리

스크관리협의회에 그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요청 받은 사항

에 대해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당사 회장(의장) 및 9개 자회사 대표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

하고 있으나, 2022년 11월 김지완 前 대표이사 회장의 중도사임서 제출에 따라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는 당사 일시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 및 자회사의 임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를 정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략기획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룹경영관리협의회 구성(당연직 위원)>                  (2022.12월말 현재)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정성재 BNK금융지주 일시대표이사 2022.12.08 2023.3월주총 의장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 2021.04.01 2023.03.31 위원 

최홍영 경남은행 은행장 2021.04.01 2023.03.31 위원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2017.10.11 2023.03.31 위원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이사 2019.10.30 2023.03.31 위원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2022.04.01 2024.03.31 위원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2017.11.17 2023.03.31 위원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이사 2022.03.29 2024.03.31 위원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이사 2022.04.01 2024.03.31 위원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이사 2022.04.01 2024.03.31 위원 

 

라.활동내역 개요 

 

(1)개요 

  

2022년 그룹경영관리협의회는 총 7회 개최되었으며, BNK경제연구소 발전 방안, 

BNK캐피탈 및 BNK저축은행 출자(안), 2022년도 그룹 경영계획(안)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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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 제1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01.20(목) 14:00~14:3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성명환, 이윤학, 성동화, 김석규,  

도승환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협의사항 

제1호 : 성과급 지급 관련(안) 

제2호 : HDC현대산업개발 이슈 관련 리 

       스크관리체계 강화(안) 

 

4.보고사항 -  

 

(나)2022년 제2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04.07(목) 14:00~14:4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협의사항 
제1호 : 그룹 자회사 표기순서 변경 

제2호 : 그룹 경영진 의전서열 정립  
 

4.보고사항 -  

 

(다)2022년 제3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05.19(목) 14:20~15:0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협의사항 

제1호 : 3高(물가,금리,환율) 시장상황 

속 계열사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협의 

 



그룹경영관리협의회 

197 

제2호 : BNK시스템 인적 경쟁력 제고 

방안 

제3호 : 기타 논의 사항 

4.보고사항 -  

 

(라)2022년 제4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06.02(화) 14:30~15:0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협의사항 제1호 : 하반기 그룹 리스크관리 방안   

4.보고사항 -  

 

(마)2022년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07.21(목) 14:00~14:3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3.협의사항 제1호 : BNK스포츠단 조직 신설(안)   

4.보고사항 -  

 

(바)2022년 제6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12.01(목) 16:30~17:30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김지완(의장),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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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의사항 

제1호 : 2023년도 그룹 경영계획 및 조

직개편(안) 

제2호 : 정기인사 및 시무식 개최에 관

한 사항   

 

4.보고사항 -  

 

(사)2022년 제7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 2022.12.15(목) / 서면회의 

항목 활동내역 비고 

1.위원 성명 

정성재(일시대표이사), 안감찬, 최홍영, 

이두호, 김병영, 명형국, 이윤학, 김상윤, 

김성주, 김영문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서면 회의   

3.협의사항 제1호 : 2023년도 그룹 경영계획(안)   

4.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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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리스크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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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성 

라.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협의회 

200 

11  리스크관리협의회 

 

가.역할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그룹 및 각 자회사의 리스크 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룹의 제반 리스크관리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효

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①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③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④“그룹 신용 Exposure 한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한도의 설정 및 한도증액

(초과 예외승인 포함) 승인 

⑤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합니다. 

 

①자회사등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③그룹 리스크측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한도관리에 관한 사항 

⑤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⑥그룹사간 자금지원관련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⑦신규사업 진출, 그룹차원의 신상품 및 신서비스 개발 등으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⑧경영관리협의회가 요청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⑨기타 의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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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협의절차(운영현황)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장은 안건내

용에 따라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

정합니다. 간사인 지주회사 리스크관리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시행결과 등을 의장 또는 협의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구성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됩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소관업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협의회 구성>                               (2022.12월말 현재) 

성명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박성욱 BNK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2022.01.01 2023.12.31 위원장 

박성욱 부산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2.01.01 2023.12.31 위원 

정용운 경남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2.03.20 2024.03.19 위원 

박병수 BNK캐피탈 위험관리책임자 2021.01.01 2022.12.31 위원 

한수동 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2020.01.01 2023.12.31 위원 

김정훈 BNK저축은행 위험관리책임자 2021.01.01 2024.12.31 위원 

이승용 BNK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2021.04.29 2023.04.28 위원 

노동구 BNK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2022.01.01 - 위원/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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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협의회는 2022년 중 총 8회 개최하였으며, 부의된 안건은 총 42건으

로 결의안건은 12건, 심의안건은 7건, 보고안건은 23건입니다. 

 

12건의 결의안건은 모두 가결처리 되었으며, 7건의 심의안건 또한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그룹 리스크한도관리 현황, 자본적정성 현황, 자산건

전성 현황, 자회사 리스크관리회의체 결의사항, 기타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리스크관리협의회 활동내역> 

회차 
개최 

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1차 1.28 

[결의] 2022년도 그룹 CTE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2022년도 그룹 신용편중위험 관리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2022년도 은행계열사 중복차주 주/부거래 지정(안) 가결 

[심의] 2022년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보고]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주의 단계 격상 - 

[보고] 비은행 계열사 부도 데이터 및 소매신용평가모형 모니터링 

점검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2차 3.31 [보고] '21년 4분기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 측정요소 모니터링 보고 - 

3차 4.27 

[결의] 그룹 신용평가 관련 제규정 개정(안) 가결 

[결의] 그룹 신용 Exposure 한도 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보고] 2021년도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 정기검증 결과 - 

[보고] 2022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4차 6.21 [결의]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유동성부문 경보 단계 격상(안) 가결 

5차 7.22 
[결의] 2022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및 한도 수시 설정(안) 가결 

[심의] 2022년 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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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 

일자 
회의안건 

가결 

여부 

[보고] 2022년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검증 결과 - 

[보고] 2022년 그룹 신용위험가중자산 적정성 검증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6차 8.5 

[결의] 2022년도 그룹 부동산PF 관리한도 변경(안) 가결 

[결의] 그룹 신용 Exposure 한도 관리지침 개정(안) 가결 

[심의] 거액편중 Expousre 한도초과 예외승인 - 

7차 10.26 

[보고] 2022년 하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 

[보고] 그룹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리방안 - 

[보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 - 

[보고] 경기 변동성 확대 대응「NEW 감리 시스템」개선사업 추

진 계획 
- 

[보고] 2022년 운영리스크 검증 결과 - 

[보고]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8차 12.16 

[결의] 2023년도 국가별 신용등급 및 익스포져 한도 설정(안) 가결 

[결의] 전략/평판리스크 측정 가중치 재조정(안) 가결 

[결의] 리스크관리 관련 제 규정 개정(안) 가결 

[심의] 2023년도 그룹 리스크관리 사업계획 및 한도관리 계획(안) - 

[심의] 리스크관리 통제조직 개편(안) - 

[심의] 트레이딩정책규정 개정(안) - 

[심의] 리스크별 내부자본한도 조정(안) - 

[보고]“ESG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사업 추진 보고 - 

[보고] 2022년도 그룹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점검 결과 - 

[보고] 바젤III 최종안 시장 및 운영리스크 부문 도입 보고 - 

[보고] 2022년도 그룹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보고] 2022년도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계 점검 결과 - 

[보고] 2022년도 조기경보모형 정기 점검 결과 - 

[보고] 캐피탈 및 저축은행 리스크관리체계 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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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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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 계획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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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3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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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n Compensation Practices 

BNK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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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위원회 

 

가.총괄 

 

당사 이사회 및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고 있으며, 회사의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체계는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현재 및 미

래의 잠재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변동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도

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상기 보상정책이 경영 전반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

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5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1년 

3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년 10월 28일 규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명칭을 ‘경영발전보상위원

회’에서 ‘보수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위원회의 특성 상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

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

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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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성 
 

(1)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7조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과 보

수체계 결정을 위해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운영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 등 검토 시 리스크적인 측면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총 4명의 보수위원회 위원 중 김수희 위원장과 허진호 위원

은 변호사로서 당사 내규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며, 이태섭 위원은 

하나은행 본부장과 경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여 회계 및 재무 전반

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박우신 위원은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2022년 말 현재 위원 4명은 모두 보수위원회 위원 재임기간 2년 이내로서 보수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2022년 3월 정기주총 이전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유정준 위원장 여(부) 유 
現)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한양증권 대표이사 사장 

정기영 위원 여(부) 유 
現)계명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前)한국회계학회 회장 

김창록 위원 여(여) 무 
前)한국산업은행 총재 

前)재정경제부 관리관 

박우신 위원 여(여) 유 
前)㈜씨텍 대표이사 

前)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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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22년 12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유무 

약력 

김수희 위원장 여(여) 무 
現)㈜오아시스 대외법무이사 

前)㈜지어소프트 법무팀장 

허진호 위원 여(부) 무 
現)법률사무소 그레이스 변호사 

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태섭 위원 여(부) 유 
前)경성대 경영학부 교수 

前)하나은행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박우신 위원 여(여) 유 
前)㈜씨텍 대표이사 

前)호남석유화학 재무부문장 

 

(2)구성원                                           (2022.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최초 위원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수희 사외 위원장 2022.07.25 

2023.3월 

정기주총시까지 

허진호 사외 위원 2022.03.25 

이태섭 사외 위원 2022.03.25 

박우신 사외 위원 2021.03.26 

 

다.권한과 책임 
 

(1)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

가결과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하며,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 받기 위해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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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11명

에 대한 2021년도 단기 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을 결정하고, 성과보수의 지급방

식에 대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경영진 장･단기성과 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체결의 건과 임원퇴

직금규정 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3)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은행연합회가 작성하여 고시한 「보

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

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

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

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당사는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수위원회 결의 후 2022년 3월 4일 은

행연합회 홈페이지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정기주주총회일 :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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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2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및 ‘2022년도 경영진 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을 통해 성

과보상 구조, 보상 방법 및 지급률 조정을 포함하여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단기 성과급은 1년 단위로 성과 목표를 부여하여, 

개인별 종합평점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 후 익년도에 전액 현

금으로 보상하고, 장기성과급은 3년의 평가기간 동안 평가지표의 평균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익년도부터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업무집행책임자의 직무특성과 업무책

임 정도를 반영하여 성과보수 비중을 차등화하여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5)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16년 10월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을 폐지하고, 「보수위원회

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소집방법, 심의∙결의사항 및 결의방법 등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법규 준수 여

부에 대한 상시 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경영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안건 등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진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각종 재무지표 비율 등에 맞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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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보수 지급체계에 리스크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험 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내규 및 운영 상 미준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7)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1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가 확정 및 보상에 대한 의결을 통해 성과보상에 대한 연차보

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 평가를 통해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8)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국내 : 지주회사 경영진에 적용(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전원) 

②해외 : 해당사항 없음 

 

보수위원회는 당사의 보수정책을 결정하며,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은 각 

회사의 보수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주 사전협의 및 보고 등

을 통해 그룹 보수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9)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의 범위를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3일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계약 체결 대상자는 각각 대표이사 회장 및 부사

장, 전무, 상무를 포함한 임원 총 1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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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배구조법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투자금융, 외환딜링,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딜링 등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3명 회장 1명, 부사장 4명주), 전무 6명, 상무 2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해당사항 없음 

주)2022년 중 퇴임임원 3명 포함 

 

라.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김수희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토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통지방식은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E-mail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중에는 소집절차가 생

략된 경우가 없습니다.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전 자료 배포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보수위원회 개최 전 반영하며, 보수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경우 행

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임 안건이 상정된 제2차 및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후보인 허진호 위원과 김수희 위원의 의결권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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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활동내역 개요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 체계가 건전하게 수립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2022년에는 총 3회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 경영진 단기 성과평

가 확정 및 보상, 2022년도 경영진 장/단기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2022년도 경

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 위원장 선임/변경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3)회의 개최내역 

 

(가)2022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2.03.03(목) 10:40~11:20 

[안건 통지일 : 2022.02.24(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유정준 정기영 김창록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수정가결주) 

 나.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성과급 지급내용 일부 변경 
 

[결의안건] 

가.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확정 및 보상 : 2021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을 결의함. 

나.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2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음. 성과평가 기준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리스크 수익성지표(RORWA) 강화, 그룹자금시장부문장 정량지표 평가비중 신

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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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계약 체결 : 2022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경영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성과평가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라.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 : 동 규정의 미사용 용어를 정비하고 경영진 성과급의 퇴직급여(DC) 

납입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 결의함. 

마.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 지배구조법 및 당사 내규에 의거 2021년 보수체

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하여 결의 

 

(나)2022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2.03.25(금) 11:30~11:35 

[안건 통지일 : 2022.03.17(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김수희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선임대상자 의결권 제한 
 

[결의안건] 

가.위원장 선임(안) :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사외이사인 허진호 위원을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다)2022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2.07.25(월) 14:20~14:35 

[안건 통지일 : 2022.07.15(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위원 성명 김수희 허진호 이태섭 박우신 - 

2.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위원장 변경의 건으로 변경대상자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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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건] 

가.위원장 변경(안) : 보수위원회 위원장을 허진호 위원에서 김수희 위원으로 변경 

나.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기준 개정(안): 주가연계 보상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진 장기성과급 이연 보상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 결의함. 

 

(4)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주요 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2월경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분은 크게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의 적정성, 위원회 권한 및 수행기능 적정성,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 회사발전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이며, 세부 내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 위원 전원과 위원회 지원업무 담

당 부문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형식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항목으로 위원회 참석률을 반영하

고 있으며, 위원회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 운

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과 연간 계획 등을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2022년도 보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평가, 직원평가, 참석률로 평가한 결과 S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 결과는 2023년 제2차 이사회에 부의되었으며, 「이사회 및 사외이사 등 평가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평가되어 원안대로 결의되었습니다. 

 

 



보수체계 

220 

 

 

 

 

2.보수체계                   

가.주요사항 

나.보수 세부사항 

다.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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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체계 

 

가.주요사항 

 

(1)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단기적인 외형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ROE, ROA, RORWA), 건전성 지표(실질고정이하여신

비율, 실질연체대출채권비율), 자본적정성 지표(BIS총자본비율, BIS보통주자본비

율), 효율성 지표(Cost-Income-Ratio), 안정성 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

율), 주주수익률(상대적TSR)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지표로는 ‘그룹경영혁신과제’ 이행, 사업 부문별 ‘담당업무 전략과제’, ‘경

영진 개인역량 평가’ 및 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룹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사업 부문별 중점추진과제 

등을 고려한 세부항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적 재무성과를 공통으로 반영하되,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배

점 비중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인 경영혁신과제, 담당업무 

전략과제,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등은 경영진 담당 업무를 반영하여 책임경

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222 

(다)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전사적 재무성과 지표를 공통

으로 활용하되,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배점 비중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

다. 개인의 성과측정 지표로는 비재무 지표인 해당 경영진의 담당 부문별 전략과

제 이행 결과, 그룹사간 업무추진 협업도, 개인역량 평가가 있으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와 개인의 성과측정 지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률이 결정됩니다. 

 

(2)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사 경영진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제1차 보수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

였습니다. 

 

단기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

기성과급은 계약체결 연도를 포함한 3개 연도를 평가하여 평균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3년간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주가연계 현금보상)은 장기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3년간에 걸쳐 이연 지급을 하며, 이연 지급 시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와 

연계하여 지급합니다. 

성과급 환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중징계를 받는 등 본

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으며(개별 환수), 경영실적

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환수평가 지표에 의한 환수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감

(전체 환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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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

정되는 경우 기지급 성과급은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 중 변동 보상액 결정 시 이연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

년간 이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 지급 시점의 주가와 연동하

여 결정되므로 지급 시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경영진의 보수체계는 고정보수와 변동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수

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단기 및 장기 성과보수는 변동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

수액 중 직무의 가치 및 특성, 업무책임의 강도, 그룹 내 보상수준 등을 고려하

여 성과보수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 현금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

습니다. 

 

(다)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

으며, 이연 지급 비중은 경영진 직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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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 경영진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성

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성과평가 확정 

후 3년간 균등 배분하여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합니다. 

 

(4)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일반직원의 동기부여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 급여 외 ‘이익배

분제’와 ‘조직성과급’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분제는 그룹 전체 이

익 목표달성률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조직성

과급은 성과 평가를 통해 산출된 부서별 조직기여도 등급 및 그룹 전체 이익 목

표 달성률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또한, 주인의식을 함양

하고 성과 공유라는 취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무와 성과중심 보상문화를 위해 3급 이상 관리자급 일반직원은 연봉제, 

4급이하 일반직원은 밴드형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직무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상

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조직에 공헌과 임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별도 요청이 없어 외부전문가

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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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

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 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7)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단기 및 장기 성과평가 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도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단기성과평가 리스크 평가지표와 장기

성과평가 이연보상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단기 성과평가의 경우 리스크 수익성지표(RORWA) 관리 강화를 위해 RWA 초

과 시 자본적정성 훼손 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BIS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장기 성과평가의 경우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

진 장기성과급 이연 보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보수 세부사항 
 

(1)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주1)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B)주2) 

 
임직원수주3)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21년) 
197 7,344 0.027 172 1.15 

당해년도 

(2022년) 
205 11,232 0.018 183 1.12 

주1)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 

주2)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2022년은 2021년말 기준 금액 기재) 

주3)계열사 겸직 및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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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주2) 

등기 

임원 
주1) 

사외 

이사 

업무 

집행 

책임자 

1급 2급 3급 4급 기타 

전년도 

(2021년) 

보수 

총액 
7.3 5.0 30.5 2.5 16.9 33.6 43.9 25.8 

성과 

보수액 
6.5 - 18.6 0.4 0.99 2.31 2.90 0.34 

당해년도 

(2022년) 

보수 

총액 
7.6 4.8 28.9 8.0 11.2 42.8 45.5 28.1 

성과 

보수액 
6.9 - 19.8 0.52 0.93 2.84 2.58 2.23 

주1)등기임원 :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 및 비상임이사(퇴직자 포함) 

주2)직원 : 계열사 겸직 및 퇴직자 포함 

 

다.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주2) 성과 

보수액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1년) 

임원 11 35.3 88.8 71.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10 31.7 35.5 20.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사외/비상임이사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

을 기준으로 기재(이하 동일) 

주2)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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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성과 

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88.8 17.7 - 71.1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35.5 14.8 - 20.7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주1)주식 : 발행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 

주2)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해당 사항에 기재 

주3)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 

 

(3)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주1) 

  

지급확정주2) 지급미확정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95.5 - 95.5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65.1 - 6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1)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 기재 

주2)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

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특정년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

보수액을 특정년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보수체계 

228 

 

(4)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1년) 

임원 95.5 - - 95.5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65.1 - - 65.1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5)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 

보수액 

      

t기 
(2022년) 

t-1기 
(2021년) 

t-2기 
(2020년) 

t-3기 
(2019년) 

t-4기 
(2018년) 

t-5기 
(2017년) 

전년도 
(2021년) 

임원 95.5 - 71.1 17.5 4.2 1.4 1.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65.1 20.7 35.6 6.8 1.4 - 0.7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 - - 

주)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2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2년(t기) 발생분, 2021년(t-1기) 발생분, 

2020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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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 

된 금액주4)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0.95 - 0.95 95.5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 - - 65.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해당년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1년) 

임원 3 1.8 1.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4 2.4 1.9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주)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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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관련규정 등)              

1.정관 

2.지배구조내부규범 

3.이사회규정 

4.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5.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6.보수위원회규정 

7.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8.감사위원회규정 

9.ESG위원회 규정 

10.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11.사외이사운영규정 

12.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13.그룹 내부통제규정 

14.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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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2011.03.15 제정 

2012.03.27 개정 

2013.03.28 개정 

2014.03.28 개정 

2015.03.27 개정 

2016.03.25 개정 

2017.03.24 개정 

2019.03.28 개정 

2021.03.26 개정 

2022.03.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BNK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2015.3.27 개정) 

    

제2조(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 등(금융지주회사법상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

함,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6.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7.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8.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

한 자원의 제공  

9.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

은 업무 

10. 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  

11.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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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게재한다. 

(2015.3.27 개정)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3,379,899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종류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제9조(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은 의결권

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②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하고, 이 정관 제57조 및 제58조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

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013.3.28, 2017.3.24 개정) 

③이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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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④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

의 주식으로 한다. (2013.3.28 개정) 

⑥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존속기간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그 존속기

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

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2013.3.28, 2021.3.26 개정) 

    

제10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

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

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3.28 개정) 

 

제11조(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전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2013.3.28 개정)   

③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발행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 또는 

그 주주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

터 발행일 후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

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

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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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

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에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 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

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⑥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11조에서 정한 전환주식

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의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14.3.28 개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무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

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

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

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6.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개정)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014.3.28 신설)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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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014.3.28 신설)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4.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014.3.28 신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

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3.28 개정)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

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

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3.28 신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

행하여야 한다. (2014.3.2 신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상법시행령 제

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

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

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3.28 개정) 

②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 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임직원

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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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

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

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3.3.28 개정) 

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

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

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26 개정)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

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

급케한다. (2019.3.28 개정)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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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21.3.26 개정) 

  

제17조 (2019년 3월 28일 삭제) 

 

제18조(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2021.3.26 개정)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

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

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2019.3.28, 2021.3.26 개정) 

③제2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021.3.26 개정) 

 

제3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

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③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19.3.28 신설, 2021.3.26 개정) 

 

제19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

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

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

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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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

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

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

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

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

급한다.(2021.3.26 개정) 

   

제19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

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5.3.27 신설)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환과 이자지

급 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

다. (2015.3.27 신설) 

1. 이 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받는 경우 

2. 이 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

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2017.3.24 개정)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3.28 개정) 

1.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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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

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

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3.28 개정) 

②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3.28 신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

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

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

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3.3.28 개정)  

⑤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

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

회사 등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이익참가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

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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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

다.(2019.3.28 개정)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3.28 개정) 

 

제24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

다.(2013.3.28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부산광역시내에서 발간되

는「부산일보」와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

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시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

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

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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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

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

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3.3.28 개정) 

②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3.28 개정)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34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이

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외이사는 제48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2017.3.24 개정) 

 

제3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

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2017.3.24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9.3.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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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외이사가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

으로 본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019.3.28 개정) 

⑤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2013.3.28, 2019.3.28 개정) 

⑥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

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

는 자(2017.3.24 개정) 

2. 이 회사 외의 다른 회사(이 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한다)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2016.3.25, 2017.3.24 개정)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

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

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

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 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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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

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017.3.24 개정) 

 

제38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

나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

인을 선임한다.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제41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

원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이사회 의

장이 부재중이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통지 및 소집을 대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

다.(2017.3.24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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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2017.3.24 개정) 

 

제44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016.3.25 신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2016.3.25 신설) 

 

제4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

의 변경, 대표이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2.4.15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4.15 개정) 

③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자회사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

담한다.    

1. 자회사 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 등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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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

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24 신설)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2017.3.24 개정)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2022.3.25 개정) 

②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2022.3.25 신설) 

   

제50조(고문 등)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명예이사,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019.3.28 개정) 

 

제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017.3.24 개정) 

②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

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3.24 개정)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

는 재무 전문가일 것(2017.3.24 개정) 

④제3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2017.3.24 개정)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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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017.3.24 개정)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

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

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6.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자

(2017.3.24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

야 한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시 및 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 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

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

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4.15 신설) 

⑤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

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

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위 제6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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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2항을 준용한다.(2017.3.24 개정) 

⑧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선정한다. (2019.3.28 개정) 

⑨감사위원회는 본조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가 위

임한 사항을 결의한다. 

⑩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

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5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영업년도말

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호 내지 3호의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2012.4.15 개정) 

4. 연결재무제표(2012.4.15 신설) 

②감사위원회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

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2.4.15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012.4.15 개정) 

 

제56조(외부감사인 선임)이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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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9조(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

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2.4.15 개정)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2012.4.15 신설)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

한 임의 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다

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2013.3.28, 2021.3.26 개정)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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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1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 정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

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39조에도 불구하

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

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

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

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

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

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7조(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

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8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년도의 이사의 보수는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

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

관을 작성하고 2011년 1월 18일 기명날인한다. 



첨부(관련규정) 

2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4.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은 2016.8.1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3.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

19조 및 제22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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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3.2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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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내부규범 

 

2015.02.27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7.14.26 개정 

2017.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2.26 개정 

2018.07.31 개정 

2019.13.25 개정 

2019.03.28 개정 

2020.02.27 개정 

2020.07.27 개정 

2020.12.23 개정 

2021.03.26 개정 

2022.13.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

하고, 회사의 건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배구

조 원칙과 정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회사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주회사등”이란 BNK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자회사등을 총칭하여 말

한다. 

2. “자회사등”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하“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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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지배구조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

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8. “경영진”이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

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018.2.8 

개정) 

9. “이사회등”이란 지배구조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이사

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1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

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결의한 사람을 말한다. 

②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용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및 정책) ①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정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독립성이 검

증된 사외이사 과반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견제의 기본틀 안

에서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 및 이사회등의 활동내역을 회사 홈페이

지를 통해 공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경영환경 및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 다만, 관계법령, 감

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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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의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

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

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

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자

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

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

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

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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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

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③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

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

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

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

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

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

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9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

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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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④이사회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⑤이사회는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한다.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

정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 결의사항 등)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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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7.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의 선임 절차) ①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주

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②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

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③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하여야 한다.(2018.2.8 신설) 

⑤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매년 정기주주총

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

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

이어야 한다. 

⑥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3.3 개정) 

   

제1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9.3.5 개

정) 

②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하

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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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이사의 퇴임) ①이사가 임기 만료 전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

여야 한다.  

⑤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

며, 보결 선임을 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정원수

를 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 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

무를 대행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

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

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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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등 운영계획 수립) ①회사는 매년 이사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②회사는 이사회등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고, 이사회등 운

영 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기, 방법, 절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사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사회 정책 반영 및 운영계획 수립 시 활

용한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매

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평가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

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

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

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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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각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

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

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

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 사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 기준) 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각 위원회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를 별도 명

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

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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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0.2.27, 2022.3.3  

개정) 

⑤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며,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5조(감사위원회) ①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

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

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2019.3.5 개정)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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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

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

다.(2018.2.8 개정) 

②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

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

사결정 사항 

10. “그룹 신용 Exposure한도관리 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2020.7.27 신설)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수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

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

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

크관리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결의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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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ㆍ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22.3.3 개정) 

7. 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및 경영진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

(2022.3.3 개정) 

8.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2(ESG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

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2021.3.26 신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2021.3.26 신설) 

③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2021.3.26 신설)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2.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8조(그룹경영관리협의회) ①회사는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전략적 경영의사 결

정을 위하여 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11.6 신설) 

②협의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 회

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 또는 참석자

를 정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연간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ㆍ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조직의 중

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전략적 공동투자, 핵심 전산시스템 변경 등 2개 이상의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 경영사항 중 의장이 자회사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사항 중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

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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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회사는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업무지원을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및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공여 취급 및 금

융투자업 영위 자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3. 그룹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 

4. “그룹 신용 Exposure한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관리한도의 설정 및 한도증액(초과 

예외승인 포함) 승인 (2020.7.27 개정)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①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제17조를 준용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자로 한다. 

②임원이 된 후에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같은 법에서 달

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신

용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32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

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자가 같

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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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3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이사의 책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그룹의 전략방향 수립, 전략의 정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2. 그룹의 수익ㆍ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3. 주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이사회의 지침 수행 

③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회장이 부여하는 직무에 따른 권한 및 전결권을 

가지며, 이사회 및 회장의 제 명령을 준수하고 부여 받은 직위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

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34조(임원의 선임) ①회사는 임원의 선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의 자격요

건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원후

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

임되고, 그 임기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③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제외)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

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연임 및 승진 

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일로 임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와 그룹사간 

임면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을 감안하여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7.12.8, 

2020.12.23, 2022.3.3 개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

를 거쳐 선임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선

임되고,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퇴임) ①대표이사 회장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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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에 중대한 위배 등을 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

의로 한다. 

②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

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

무를 대행한다.(2018.7.31 개정) 

③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처리하며, 인사규정

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임원으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1. 임기(고용계약기간)가 만료되었을 때 

2.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3.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④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

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36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임 임원이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보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회사는 임원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또는 연

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회사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요건, 임원에 대한 교육·연수·평가제

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 평가시기 등) ①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

한다. 

③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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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성과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회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구성내역 및 지급방법) ①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제외)의 보수

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및 활동수당으로 구성하며, 업적연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

급으로 구분된다. (2018.2.8 개정) 

②단기성과급 및 장기성과급은 보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7.27 개정) 

③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 지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020.7.27 개정) 

④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을 경우 지급 시 환수율을 산정

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2020.7.27 개정)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3.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5.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6.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

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

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지주회사등은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전략기획부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업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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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제4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

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

여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 (2020.2.27 개정)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등

에서 정한다. 

 

제44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

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

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첨부(관련규정) 

269 

 

제45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

34조 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조(정기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7.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권고·지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

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

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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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연차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 및 공시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작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한다.(2017.12.8 개정) 

1. 이사의 선임 및 퇴임(사임 포함)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3.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제정 및 변경 

②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제4호의 경우 제외)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4.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 

③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

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

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내부통제기준ㆍ위험관리기준 및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제49조(내부통제기준) ①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

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룹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다. 

 

제50조(위험관리기준) ①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

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한다.  

②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리스크관리규

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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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지배구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

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

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 3.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7.1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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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 3. 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내용은 2019.3월 정

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19.3.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0.12.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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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범은 2022. 3. 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항 개정내용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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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2011.03.15 제정 

2011.12.16 개정  

2012.07.20 개정 

2012.12.28 개정 

2013.08.22 개정 

2014.03.31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07.31 개정 

2019.13.25 개정 

2020.02.27 개정 

2020.07.27 개정 

2021.03.26 개정 

2022.1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환경 및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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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사회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5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에 참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을 준수하고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외이사는 취임 시 회사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회사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보유한다. 

②이사회 및 각 이사는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을 부

담한다. 

1. 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지 아니할 것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이사회는 전체 자회사등을 통할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

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내규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

여야 한다. 

④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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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⑤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대표이사 회장)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1인

을 선임한다. 

②대표이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이사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

이사가 없는 경우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

무를 대행한다. (2018.7.31 개정) 

 

제9조(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

집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

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

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 회장

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의 결정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가.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 및 연도별 경영계획 확정(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자회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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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회사등의 편입·제외 및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기존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관

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편입 및 제외 시점의 출자규모가 지주회사 자기

자본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로 갈음한다.(2018.7.31 개정) 

4.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라. 사외이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 관한 사항 

바. 경영진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2022.3.3 신설) 

아. 내부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자. 리스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제·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 

차.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카.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 

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2019.3.5 신설) 

파. 기타 외규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규에 관한 사항 

하. 상기 각 호의 규정의 개폐 시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정관 등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른 단순한 자구수정은 대표이사 회장에 위임한다.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2015.2.4 신설) 

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최고경영자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 제외) 

바. 이사 후보의 확정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의 결정 

아.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자.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차.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파. 고문, 명예이사 등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2022.3.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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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 계약 및 소송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용역계약인 경우는 건당 금액이 100억원 

초과) 

나. 건당 소가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7. 자본금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자본감소  

나. 제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자금 차입 

라. 사채의 발행 

8. 기타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나. 지주 업무 총괄 사장 직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18.7.31 신설)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및 소각(단, 소각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에 한함) (2020.7.27 개정) 

마.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지급 

바. 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사.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아. 기타 대표이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기 각 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당해 안건을 부의할 이사회 개최 전 회계연도말 또

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중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

의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2.27 개정)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분기별 결산결과 

4. 임원에 대한 형사절차 개시 및 감독기관 제재 등에 관한 사항 

5. 경영진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선임 및 해임 

7.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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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운영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6. ESG위원회(2021.3.26 신설) 

②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특별사안의 심의 또는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 또는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결의사

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13조(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담당 경영진이 하며,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서장은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2018.2.8 개정) 

 

제15조(의견의 청취) ①의장은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진,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

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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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 사무지원 등) ①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을 전략기획부가 담당한다. 

②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은 이사회를 보좌하고 경영정보제공 등 이사회의 활동 수행을 지

원하고,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

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③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2019.3.5 신설) 

④이사회 의전관련 사항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2018.2.8, 2022.3.3 개정) 

   

제17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③이사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록을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승인 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2.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12.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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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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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3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 개정내용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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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6.10.28 개정 

2019.03.28 개정 

2021.03.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결의하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019.3.28, 2021.3.26 개정)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이사회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이사회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3.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이사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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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13.8.22, 2014.12.29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3.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 3. 26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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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15.02.04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12.26 개정 

2020.12.27 개정 

2022.13.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임원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임원 후보를 물색 및 심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구성에서 제외한다.(2018.2.8, 2018.2.26 개정) 

②위원회는 임원후보 인선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

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결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의한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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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자 발굴ㆍ관리 및 검증 

3. 임원의 자질 등 자격요건 설정 

4.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점검ㆍ보완 

5.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내용을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는 연 

1회,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0.2.27, 2022.3.3  

개정) 

③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

함시켜야 한다. 

④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

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위원회의 관련업무 지원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

당한다. 

1.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 발굴·관리 및 검증 등 관련 업무 지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 지원 

②지원부서는 제1항 제1호의 업무 추진 현황을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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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③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④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⑤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회장후보추천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3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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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21.11.21 개정 

2022. 3. 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경영진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

다.(2018.2.8 개정) 

②“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

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상체계에 리스

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사외이사인 위원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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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ㆍ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

사회에 보고한다. 

1.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

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임원보수규정에 관한 사항(2022.3.25 개정) 

7.임원퇴직금규정 제6조 및 경영진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사항 

(2022.3.25 신설) 

8.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9.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리스크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보상 관련 위

험을 적절히 관리ㆍ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

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

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터넷 e-mail 등)등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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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위원회는 관련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경영지원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2021.1.1 개정)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은 2016년도 자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와 보상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경영발전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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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2.3월 정기주주총회의 정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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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5.02.04 개정 

2016.10.28 개정 

2017.12.19 개정 

2018.07.31 개정 

2020.0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과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

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2016.10.28 개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에서 매년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

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10.28 개정) 

 

제4조(소집) ①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의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 리스크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10.28 개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2016.10.28 개정) 

5. 리스크관리협의회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7.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6.10.28 신설) 

8. 외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정한 사항 (2016.10.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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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룹 리스크 측정방법 및 측정모델의 사용 관련 

의사결정 사항 (2016.10.28 신설) 

10. “그릅 신용 Exposure 한도관리 지침”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

록 정한 사항 (2020.7.31 신설)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2016.10.28 신설) 

1. 출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 등의 설립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 신사업 진출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는다. (2016.10.28 개정) 

1.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의 관리현황 및 리스크한도의 관리현황(2017.12.19 개정) 

2.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한 결의사항 

3.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4. 경영관리협의회에 제출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2015.2.4 신설) 

5. 외규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요구하는 적합성검증 결과(2017.12.19 개정) 

6.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 리스크 발생경과 및 대응방안(2018.7.31 신설) 

7.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6.10.28 신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

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지원 및 의사록 작성) ①리스크관리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

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안건, 회의경과 및 결의내용,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6.10.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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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사항)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의사항과 관련

한 세부사항 또는 절차와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3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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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규정 

2011.03.15 제정 

2012.07.20 개정 

2015.02.04 개정 

2016.10.28 개정 

2018.13.19 개정 

2018.10.31 개정 

2019.03.0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

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015.2.4 신설) 

2. 재무감사, 업무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

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4.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 요청(2019.3.5 개정)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7.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①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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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위원회로부터 제1항 각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③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제4조의1(경영정보 요구 등) ①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

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

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8.3.19 신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

다.(2018.3.19 신설)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7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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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한다. (2016.10.28 개정) 

③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

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8.3.19 개정) 

 

제9조(회의 종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의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2018.3.19 개정)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요청 

(2019.3.5 개정) 

8.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법령, 기타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9.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0.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11.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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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3.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  

8.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9.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10.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12.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업무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018.10.31 개정)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

립된다.  

②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

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2.7.20 개정)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를 제외한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3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

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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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015.2.4 개정)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전․사후 감사(2018.3.19 신설)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위임한 위원장의 직무와 감사보조기구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

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대행)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된 사항은 위

원장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

고한다.  

 

제16조(이사회보고)①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신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제5장 보 칙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위원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및 주요 업

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5.2.4 개정)  

②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16.10.28 개정) 

③경영진은 그룹의 중대한 전략․평판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경과 및 대응 방

안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8.3.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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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

원회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10.28 신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 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자료 제

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보조기구)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둔다.  

②감사보조기구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

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1조(세칙 등 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2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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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0.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5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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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위원회규정 

2021.03.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

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위원 총수의 과

반수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

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의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2.ESG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2.ESG 관련 대외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3.ESG 경영 이행 현황 등 

③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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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8조(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전략기획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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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2015.02.04 제정  

2015.11.06 개정 

2016.10.28 개정 

2018.07.31 개정  

2020.02.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가능

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계획을 수

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

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서 추천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그룹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자  

2.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전항의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

회의 결의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①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또

는 개시 시기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

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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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천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규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

야 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정, 이사회 또는 후보추

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

야 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후보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다.(2020.2.27 개정) 

④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또

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영승계 절차) ①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고경영자 경

영승계 계획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자 그룹을 구성한다.(2020.2.27 개정) 

②후보추천위원회는 제4조 및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최종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에서 정한 내규

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

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별표]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

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①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

황 발생 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즉시 선임하고 지체없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18.7.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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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고경영자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지

주 업무집행책임자 및 자회사 CEO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다.(2018.7.31 개정) 

③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사유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부서) ①전략기획부는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2.27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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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 

 

I.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 

 

II. OO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 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후보제안자 : OOO 

 

1) 인적사항  

2) 후보자와의 관계  

3) 추천 이유  

라.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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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2) 적극적 요건   

 

가)   

나)   

다)   

마. OO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작성요령 > 

1. ‘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최고경영자 후보자 관련’은 각 최고경영자 후보 별로 작성하며, ‘Ⅲ. 1. 다. 

후보제안자’는 OO후보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4. ‘Ⅲ. 1. 다. 2) 후보자와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5. ‘Ⅲ. 1. 라.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6. ‘Ⅲ. 1. 라. 2) 적극적 요건’은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7. ‘Ⅲ. 1. 마. OO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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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운영규정 

2011.03.15 제정  

2013.08.22 개정 

2014.12.29 개정 

2015.02.04 개정 

2015.11.06 개정 

2016.03.25 개정 

2016.10.28 개정 

2017.04.26 개정 

2018.07.3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적법성,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회사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

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4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

임될 수 없다. 다만, 회사와 그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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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④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

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

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10년 이상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한 자  

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

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

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외이사 선임)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를 선임한다.  

   

제6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경력과 전문성

을 가진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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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 ①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

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

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제17조

에 따른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후보추천 내역의 공시)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경우 회사는 주

주총회 소집 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사외이사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 

4. 사외이사 후보자와 해당 금융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 및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7.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사외이사의 임기) ①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

로 한다. 다만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7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의 5년의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자회사등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회

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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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①회사는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수

의 사외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직전년도 정기주

주총회 후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는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거 5년

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총수가 과거 5년간 사외이사 수(정기주주총회일 기준 사외이

사 총수)의 연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은 사외이사 총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외이사의 역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

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외이사의 책임) ①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회

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제1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자회사등을 포함)

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은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을 배상

책임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⑦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 “사외이사등”

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계열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설

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금융회사가 회원⋅사원등으로 참여한 비영리

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

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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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 이후 최초로 개최

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 등이 비영리법인 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

우 수탁자ㆍ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 

   

제14조(이사회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

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

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성 제고에 필요한 지원 

④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내 위원 연임 제한) ①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

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사는 제1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외이사 활동 내역 공시) 회사는「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5조제5항의 

작성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

해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2017.4.26 개정)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자기평가, 상호 평가, 직원 평가 등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2018.7.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평가별 평가 주기 

③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

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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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 

회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고 있

는 기관은 제외한다. 

⑥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

하여야 한다. 

⑦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외이사의 보수) ①회사는 사외이사에게 그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수

당 포함) 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게 이사회등의 활동, 간담회 활동, 사외이사회의, 이사

회 워크숍, 그룹 내·외부 연수 참여, 경영 현안 논의를 위한 임직원 면담, 퇴임식 행사 

등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편익(교통, 숙박, 식사, 차량 지원, 연수

비, 체육활동비, 감사패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 ①사외이사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지원부서

는 전략기획부로 한다. 

②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2. 위원회의 업무 지원 

3.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5.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제2항 제2호의 업무 지원 현황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20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

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ㆍ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상황 등 경

영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회사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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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

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사외이사에 대한 자문용역의 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을 위해 외부

기관의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①회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회

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 ①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 및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관계법령상 특례적용, 주주총회의결 등 정당한 사유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

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과 그 이유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령과 관계) ①이 규정이 지배구조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사외이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내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 변경, 간단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교육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별 평

가주기, 사외이사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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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3.8.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3.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7.4.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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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I.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II.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회의 구성  총 00 명(사외이사 00명) 

3. 위원회 위원  약 력 참석여부 

  

000 

(위원장) 
    

000     

      

 

III.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  

 

1. OOO  

가. 후보자의 인적사항 

  

나. 후보자 경력 

   

다. 사외이사 경력 

   

라. 후보제안자 : OOO 

 1)인적사항  

2)후보자와의 관계  

3)추천 사유  

마. 회사등과 관계 

 1) 회사 또는 계열 

회사와의 관계 

 

 2) 대주주와의 관

계 

 

    

    

    

    

 3) 임원과의 관계  

바. 자격충족 여부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나)   

 다)   

2)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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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사. 사외이사 후보 본인 소명   

 1) 회사등과의 관계   

2) 적극적 요건 충족   

3) 현재 겸직 업무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 결과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 

   

2. OOO  

※이하 양식은 위 Ⅲ. 1. 과 동일  

 

<작성요령>   

1. ‘Ⅰ.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절차 개요’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한 내부절차를 상세히 기재 

2. ‘Ⅲ.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은 각 사외이사 후보 별로 작성하며, ‘라. 후보 제안자’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 예비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제안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3. ‘Ⅲ. 1. 나. 후보자 경력’은 사외이사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 

4. ‘Ⅲ. 1. 다. 사외이사 경력’은 후보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주요 

실적 등을 기재 

5. ‘Ⅲ. 1. 라. 2) 후보자와의 관계’와 ‘Ⅲ. 1. 마. 3). 임원과의 관계’는 민법상 친족관계, 고등학교 

이상의 교우관계, 동일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

다)내 근무한 직장관계를 각 기재 

6. ‘Ⅲ. 1. 바. 1) 소극적 요건’은 금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결격) 요건과 후보

자의 충족 여부를 기재 

7. ‘Ⅲ. 1. 바. 2) 적극적 요건’은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과 후보자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호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Ⅲ. 1. 사. 사외이사후보 본인 소명, 3) 현재 겸직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

을 근무하거나 근무해야하는 모든 업무 및 당해 업무를 위한 연간 근무시간을 기재 

9. ‘Ⅲ. 1. 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결과’는 각 위원별 찬반내역을 기재 

10. ‘Ⅲ. 1. 자.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평가결과’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첨

부 

11. ‘Ⅲ. 1. 차.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제7조제5항에서 정한 검토보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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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2015.12.17 제정 

2016.10.28 개정 

2018.12.28 개정 

2018.07.31 개정 

2020.15.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진”은 사내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서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2018.2.8 

개정) 

2.“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결의한 자를 의미한다. 

3.“변동보상”은 정기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성과보수를 의미한다. 

4.“성과연동형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은 주식(주가연계 현금보상을 포함한다) 

등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에 정해진 결정 방법 및 계산식에 따라 일정기간 

후 회사가 정한 목표 달성 정도에 연동하여 행사 가격, 부여 수량, 효력 발생 기간 

등이 결정되는 주식보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  

1.이사회 및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위험 

감수(risk taking)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총변동보상액(total variable compensation) 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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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사는 보상정책을 건전하게 수립,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대상자는 경영진(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제5조(성과평가 및 보상절차) 회사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  

1.위원회는 그룹의 보상체계가 건전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2.위원회는「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맞추어 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3.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 및 보상 

결과를 심의ㆍ결의한다. 

 

제6조(보상과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①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으로 채용·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회사의 보상 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성과와는 독립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하며, 개인ㆍ해당부서ㆍ회사 전체 차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변동보상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③회사는 회사 전체, 소속부서 및 개인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보수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경영진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규모를 



첨부(관련규정) 

321 

조정하여야 한다. 

④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2018.7.31 신설) 

 

제8조(이연지급) ①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3년 이상 

이연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②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2020.5.8 개정) 

 

제9조(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및 방식) ①회사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변동보상 중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2020.5.8 개정) 

②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연계 상품에 대하여 최소 보유기간(이연지급기간을 포함한다)을 

설정하는 등 그 행사가 적절하게 유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외에도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성과연동형 주식(Performance Share) 등의 주식연계 상품을 포함하여 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장기성과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성과급은 경영실적 및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이연 지급된 보상 중 주식 및 주식연계 상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현금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다. (2020.5.8 신설) 

 

제10조(성과보수 환수) ①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중징계를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이미 지급된 성과보수 포함)를 

환수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②전항의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제재 절차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제재 및 재판 결과가 확정된 후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2020.5.8 개정) 

③장기성과급은 이연기간 동안 별도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재무성과를 기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2020.5.8 신설) 

④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성과보수 환수 여부, 환수 범위, 환수 방법, 환수 시기 등 

세부사항은 경영진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2020.5.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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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상체계 재조정) 회사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되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장형 상여 및 과도한 퇴직보상의 제한) ①회사의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한다. 

②회사는 과도한 퇴직 보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위험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등 금지)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보상체계의 위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지표) ①회사는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별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예측, 회사별 특성 등에 맞게 경영진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할 것  

2.고객만족도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할 것 

3.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4.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할 것 

5.재무적 지표 이외에 비재무적 지표로서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를 반영할 것 

6.수익성 및 건전성 관련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측정ㆍ평가하고 장기성과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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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연지급 변동보상 제도를 활용할 것 

7.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ㆍ적용할 것 

 

제15조(보상 관련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5항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회계연도 중 보수액 

3.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 이연된 성과보수 

5.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6.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7.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③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상 관련 공시방법은 회사 및 금융업권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17부터 시행한다. 

제2(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기존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제도 종료일과 계약 만기일까지 유효하다. 

제3(적용례) 회사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및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2016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시행일)① 이 규정은 2016.10.28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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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8부터 시행한다. 

제2(적용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경영진 성과평가기준은 2020년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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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부통제규정 

2011.03.15 제정 

2012.05.10 개정 

2016.10.28 개정 

2018.05.0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BNK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 등(이하 ⌜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

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지주회사법,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

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2. 「그룹 내부통제」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

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가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

을 말한다. 

3. 「그룹 내부통제체제」란 내부통제 관련 조직, 규정 등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내

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이란 법

령을 준수하고 위험관리를 통하여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대상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지배구조법, 지배

구조법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

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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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룹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이 규정은 지주회사등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관리) ①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이 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주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

령 및 내규의 개정 또는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의 경우에는 회

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지주회사등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등의 조직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자회사등의 조직구조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

회사의 경영 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이라 한다)

를 영위하여야 하며,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내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휘ㆍ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⑤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함에 있어 자회사등에 대한 조언ㆍ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지주사의 임직원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을 훼손하거나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한 책임을 부담한다.  

⑦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회사등의 협조 또는 이해조정이 필

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회사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룹 내부

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⑧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등의 역할 구분) ①지주사의 이사회는 지주회사등을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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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자회사등의 이사회는 이를 토

대로 각 회사별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②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

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한다.  

③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별 내부통제업무 및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실태를 점

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지주사의 준법감시인(이하 「그룹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은 지주회사등의 내부통제체제

를 총괄한다. 이 경우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⑥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법규, 내규 

및 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이사회 등이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위원회) 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

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 

④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제3장 업무수행시 준수절차 

 

제8조(업무수행시 준수절차)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지주회사등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

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주회사등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그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각 회사 내규 등에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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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

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이 제2항에서 정한 내규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역할

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정보 및 의사 전달 

 

제9조(전달체계) ①지주회사등은 소속 회사들 사이 및 임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ㆍ공유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

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

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비점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전달방법) ①지주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의사 전달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주사는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자회사등의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식문서(지주회사등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인

정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지주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식문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관련 

내규에 정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통제기준 준수 확인 및 처리 

 

제11조(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

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

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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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 및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룹 준법감시인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지주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

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자회사 등 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자회사 등 및 관

련부서는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전협의 등)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 중 그룹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윤리규범 등 

 

제14조(윤리경영) 지주회사등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

정하고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선관주의의무)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

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내부고발제도) ①지주회사등은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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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지주회

사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지주회사등에 제보

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

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

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명령휴가제도) 지주회사등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

휴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

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 지주회사등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

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보호) ①지주회사등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

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

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22조(영업점 자체점검) 지주회사등은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주기 등

에 대한 사항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등 의무) ①지주회사등은 각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

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지주회사등의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화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

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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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된다.  

③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

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지주회사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2018. 5. 2 신설) 

1.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

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

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불공정행위의 방지 

 

제25조(불공정행위의 방지) ①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

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지주회사등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관련 내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그룹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의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예금 등의 구속 행위 및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

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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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된다. 

 

제8장 이해상충방지 등 

 

제26조(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①지주회사등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그룹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지주회사등 사이 또는 고객과 고

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2항에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④지주회사등의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이해상충 등의 처리절차) 지주회사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에 대한 평가ㆍ관리) ①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관련부

서(지주사 및 관련 자회사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는 지주회사등사이의 임직원 겸직 또

는 업무위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②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등은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

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운영 및 관리가 적정하지 않다

고 판단되는 경우 자회사등 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미비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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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업점 등 시설의 공동사용시 준수사항) ①지주회사등이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

시스템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지주회사등 사이의 이

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그룹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장치나 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점

검결과 고객 보호 및 지주회사등간 이해상충 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장치나 대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고객정보의 공유) ①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

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

서는 안된다.  

②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

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자회사등은 정기적으로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지주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주사는 자회사등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 목적 외의 사용여부, 보안대

책 또는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및 정보공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광고 등) ①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회사 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 여부, 지주회사등이 다

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른 관련 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

하는 사항 등을 광고문안에 표시하여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9 장 준법감시인 

제32조(임면)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중

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내규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지주회사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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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가 아닌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재임 중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④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통제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준법감시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임면보고) ①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을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

차를 포함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임기) 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보수 및 평가)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각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와 권한) ①지주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해당 자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 자회사등

의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③그룹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부 등 지주

회사등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등의 대표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독립성 보장) 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

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임사항)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회사 내규 및 업무절차 등으

로 정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룹 준법감시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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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지원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2.5.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BNK로 지주 및 계열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2015.3.27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규정은 2018.5.2 부터 시행한다. 

 

 

 

 

 

 

 

 

 

 

 



첨부(관련규정) 

336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유정준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

건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3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이  태  섭  (서명 또 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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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회계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20년 10회(10회) 100% 27회(27회) 100% 

2021년 8회(8회) 100% 20회(20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21년은 2021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22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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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등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분야 전문가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

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한국증권연구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

선물거래소 등 증권 분야 사외이사 경험, 한양증권 대표이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

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2018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

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회계분야 전문성과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등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영진의 보수체계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독·평가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여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하였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

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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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허진호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

건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3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이  태  섭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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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법률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20년 10회(10회) 100% 27회(27회) 100% 

2021년 8회(8회) 100% 11회(11회) 100%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21년은 2021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22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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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등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약 4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규

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변호사로서의 법률 전문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산지방

변호사회 회장, 은행권 사외이사 경력 및 다수의 금융회사 법률

자문 경력 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

여하고 있음 

 2019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

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2021년 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룹의 ESG 경영 활성

화를 위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법률분야의 높은 전문

성을 바탕으로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진

의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

안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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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김창록 적정함 

 

 

 

 본 위원회는 상기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

건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3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원 장   이  태  섭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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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외이사 자격요건 준수 여부 

가.자격요건 결격여부 확인   

구분 심사항목 결격여부 

임원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5, 令 §7 충족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法 §6, 令 §8 충족 

지배구조내부규범 §8 충족 

나.적극적 자격요건 

구분 충족여부 비 고 

전문성 충족 금융/경제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보유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윤리성·책임성 충족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지배구조내부규범  
§8 ③ 해당 여부 

충족 
재무분야 고위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후보자와 회사 등과의 관계 

구분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등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3.이사회 등 참여도 : 양호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참석률 참석횟수 참석률 

2020년 10회(10회) 100% 21회(21회) 100% 

2021년 7회(8회) 88% 13회(15회) 87% 

 주)참석횟수는 당해년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산정 

         2021년은 2021년 정기주주총회 후부터 2022년 2월까지 산정 

         (  )는 총 개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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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외이사 평가 결과 : 탁월(S등급) 

 역량 및 전문성, 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회사 발전 기여도 

면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참석률 등을 종합한 결과 

탁월(S등급) 획득 
 

5.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결과 : 적정함 

 동 후보자는 재경 분야 공직자 경력 및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을 

보유한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임 

 동 후보자는 관계법규(지배구조법 등)와 당사 내규(지배구조내부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ㆍ적극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재정경제부 등 재경 분야 공직자로 15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국

제금융센터 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역임하는 등 경제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조언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2020년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

원회 회의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S등급)으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 

 특히, 2021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였고,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서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여

하고 있음  

 동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 동안의 수행 능력과 평가결과를 감안

할 때, 향후에도 BNK금융그룹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어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자 함 


